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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사 말 씀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가 공동

으로 개최하는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를 위해 주

제발제를 맡아주신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Mr. Sean Gilbert와 한국CSR평가주식회

사의 최정철 박사님, 패널토론에 참여하시는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GRI 인권보고지표 개

정 실무그룹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나면서 기업들이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국가의 영향력을 능가하고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전략과 관례, 사용하는 기술, 종

업원과 협력업체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한 지역의 주민, 한 국가의 국민, 더 나아가 세계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동안 국가 고유의 책임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던 인권분야에 있어서도 그 영향

력이 급격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해 UN인권이사회에 보고된 존 러기

(John Ruggie),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사무총장 특별대표(SRSG)'의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존 러기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국가가 국민들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함과 동시에 기업도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제8차 유엔인권이사회는 UN사무총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국가

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메커

니즘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한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및 사회 공헌 등 7대 분야를 기업

의 사회책임(SR) 표준인 ISO26000의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ISO26000이 발효되면, 

이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사실상 강제적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인권, 노동, 

환경 분야에 있어서 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영향 등 기업 경영

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7년 미국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조 7110억 달러로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연금법상 환경, 사회, 윤

리적 측면을 고려해 투자하고 있는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의 사

회책임투자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외국의 사회책임투자 환경이 국내 투자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위원회는 국내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GRI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UN글로벌콤팩트와 리얼라이징 라이츠(Realizing Rights)와 공동으

로 지속가능경영보고 시스템에 인권의 원칙을 통합, 강화하는 《Human Rights: A Call to 

Action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일환인 인권보고지표 개

정 작업을 추진하고, 그 실무그룹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GRI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70개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스스로 경제적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지구의 지속가능한 환경, 정의롭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숭고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GRI의 인권

보고지표 개정작업이 이러한 기업들의 약속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

인을 제공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GRI 인권보고지표 개정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제3차 서울 회의를 앞두고, 

GRI와 우리 위원회는 GRI 지속가능경영보고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기업을 비롯하여 인권전

문가와 경영학자,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언론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GRI 워킹 그룹

의 논의내용과 인권지표개정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이 회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인권을 포함한 사회적 성과를 강조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우리나라 기

업들이 보다 경쟁력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모

든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회의에 참여하여 주시고, 생산적인 논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발제

자와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5. 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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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널 토 론

∙ 임대웅 상무 (에코프런티어)

∙ 강철웅 정책국장 (민주노총)



패널토론 ❖ 41

인권보고지표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임 대 웅 상무이사  (에코프론티어)

□ 인권 모니터링을 위한 보고지표 vs. 기업의 인권전략, 인권경영

GRI를 중심으로 기업 인권에 대한 정보공개지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보고 “지표(Indicators)” 논

의가 기업인권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정착시킬 우려도 있다. 대개 지표라고 하면 정량적인 

수치를 떠올리게 마련이고, 기업들은 마치 그 정보만 공개하면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의 대

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인권 선도기업들은 인권에 대한 새로운 Business Standard를 만들고, 거기에서 

Business Leadership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Barclays와 같은 금융기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은행이 인권 이슈를 선점하고, 그에 합당한 Management Commitment

은 물론 여신과정 등에 인권연계와 같은 핵심 비즈니스와의 연계 등을 통해 이를 금융기관

의 리더십과 연계시키고자하고 있다. 

BT는 직원교육을, Novo Nordisk는 인권경영진단을 수행하고 있고, 모토롤라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Diversity Index를 개발하였다. Aviva, BP, Shell, Vodafone 등도 인권방침을 

경영시스템에 반영시키고 있는데,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에 따르면 전세계

적으로 인권방침을 수립한 기업이 100개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자 한다. 인권보고지표는 우리기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극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인가? 만약 인권이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

향력을 갖는 적극적인 측면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업인권전략, 인권경영”의 단초가 아

닐까?

□ 핵심 비즈니스로의 인권이슈 통합

기업경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인권이슈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사회”에서는 인권경영

방침을 만들고, 감사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신규투자 및 부지선정, 

조인트벤처 파트너 선정시 실사에서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수단과 같은 인권탄압국

가 등에 대해 투자할 때 인권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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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관리부서”에서는 특정 국가의 권력쟁탈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주요 천연자원들을사

용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구매부서”는 공급업체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반 같

은 인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지, 원자재 채취와 관련된 법적 인허가권은 있는지, 지역사회 

환경규제들은 준수하고 있는지, 공급업자들의 수입이 인권피해에 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있

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영업부서”는 딜러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지 검

토해야 할 것이고, “홍보부서”도 마케터들이 제품의 보건안전과 같은 정보들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인적자원관리부서”는 비차별원칙과 다양성확보에 

대한 명문화와 내재화를 모니터링 해야 하며, “보안관리부서”에서도 보안활동에서 인권존

중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Business Leaders Initiative on Human Rights는 인권이슈를 경영에 통합시키는 7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인권전략 수립, (2)인권방침 수립, (3)프로세스와 절

차 구축, (4)커뮤니케이션, (5)교육훈련, (6)영향의 측정과 감사, (7)정보공개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핵심은 인권정보의 공개가 아니라 “경영에의 통합”이다. 오늘 

논의된 '인권보고지표가 기업의 인권경영 도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기업

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고는 있는가?'하는 데는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 GRI 성과보고지표를 활용하여“인권경영” 시작하기

GRI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자발적인 지속가능경영 정보공개가이드라인을 만

들고 있는 국제적인 기관이다. GRI 가이드라인의 구조를 살펴보면 모든 지표들에 대해 크

게 시스템과 성과를 요구한다. 그러나 기관의 목적상 각 지표별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

게 행동하라는 “실천가이드”를 제공하지는 않고, 개별 기업에게 창의성의 몫으로 남겨둔다.

GRI 가이드상의 인권관련 보고지표들은 인권경영을 시작하는데 진단지표로 활용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경쟁사나 인권우수기업들의 인권경영 활동을 벤치마킹하고, 자기 

기업 내외부에 이 지표를 적용하여 자가진단을 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주제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에 인권이 어떤 의미(리스크와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관련 기업전략을 수립하고, 인권방침을 도입하며, 시스템과 프

로그램을 통해 개선을 해나가면서 그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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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고지표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

강철웅 정책국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GRI가 전 세계적이고 자발적이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과정을 통해 표준화된 기업 지

속가능성보고서를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 한국에서의 지속가능보고서는 ‘GRI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기보다는 단지 참조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만큼, 내용의 충실도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GRI 가이드라인의 요구

를 미달하는 수준이었음. 심한 경우에는 GRI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내용에서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하는 미숙함을 보인 경우도 있었음. 노동관련 항목은 정성적 기술은 고사하고 

수치정보조차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 노동관련 정보 중 고용정보를 제

외한 나머지 노동관련 항목은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았음.(이장원, 이민동, 강영희2006,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과 노사관계에 대한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의 노동보고기준(안)의 필요성에 동의함.  

－ 고용, 임금, 복리후생비, 노동안전보건, 노동시간, 교육훈련, 노사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기준을 마련한 것은 의의가 있음.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점

○ 경제의 세계화와 다국적기업의 위상 및 권한 확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 규제’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음. 경제의 세계화와 자유화, 탈규제, 민영화 정책과 결합된 신자유주의 

체제는 전통적인 기업 규제의 흐름을 한 순간에 뒤 바꾸어 놓았음. 이른바 국가(정부)의 역

할 축소 및 ‘노동 조직’의 약화라는 새로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음. 

○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는 ‘정부의 공공성’ 확대와  노동운동의 강

화를 통한 국제연대라는 전통적인 방안과 더불어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기업을 규제하

려는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UN, OECD 등 국제기구들은 UN 세계협약(Global 

Compact),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GRI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 제정 등 다양한 

기업 규제 방침을 설정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주도로 ‘사회적 책임

에 관한 국제기준(ISO26000)’이 확정될 예정임. 

○ 이상과 같은 흐름에 발 맞춰 노동운동이 시민사회와 함께 국내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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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이를 감시하는 주체로 나서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 할 수 있음. 

○ 노조운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운동에 참여하는 방안은 기업 일방의 사회적 책임 운동이 

우리 사회에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맞서, 한국 사회에서의 ‘기업’의 역할을 

쟁점화하면서 노동운동이 참여와 개입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물론 노동측

의 운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 달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 지

표인 3대 기준-경제․환경․사회 영역-가이드라인을 단체교섭(협약)의 요구로 쟁취하는 

것임.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동이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이 아닌 노동의 규제 및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운동으로 변화되어야 함.  

2. 민주노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동

○ 민주노총은 출범과 함께 노동조합운동의 사회화, 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사회개혁투쟁

으로 추진해왔음. 

○ 당시 사업장(산업별) 노조마다 해당 기업(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었으며, 기

업 경영의 투명성, 지역사회 공헌, 경영민주화 등과 함께 재벌경제력 집중규제,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교육개혁, 언론민주화, 주택, 금융개혁 등 조직별 주요현

안이 되는 쟁점을 결합하여 투쟁을 전개하여 왔음. 

○ 아울러 2003년 단체협약 지침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 장으로 명문화하여 요구한 바 

있음. 이에 2007년 이후 단체협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핵심요구사항으로 제기하여, 

과거 민주노조운동의 자산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있음.

○ 노동조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운동은 크게 두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음. 하나는 기업의 사

회적 책임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촉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본 기준을 강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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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시작년도
참여 기업 수

2003 삼성SDI, 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 다우코닝 4

2004 ㈜ 포스코, BAT코리아, 디아지오 코리아 3

2005
한국 력, KT, SK㈜, 한항공, 신한은행, 해상, 한화석유화학, 롯데백화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유한킴벌리, GS칼텍스, 웅진코웨이, 삼성 기, LG 자
15

2006 우증권, 삼성 자, SK텔 콤, 한국남동발 , 한국 부발 , , 5

2007

기업은행, 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구은행, 하나은행, 홈 러스, 오일뱅크, 

풀무원, 웅진해피올, 한항공, 웅진그룹,  SK에 지,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동부화재, 아시아나항공, 웅진해피올,  LG화학, 한진해운,  한 KPS, 농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서부발 , 한국석유공사,  산업자원부, 한국동서발 ,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이크로소 트, 호타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0

2008

KT&G, 하이닉스반도체, (주)나노엔텍, 국방기술품질원, 환경재단, 한 KDN, 

한국남부발 , 한국마이크로소 트,  STX엔진, 아주그룹, 한국수력원자력(주),  

홈 러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BASF, 서울메트로,  S-Oil, 제철, 오일뱅크, 

삼성물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

계 77

[표-1] 국내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발간기업현황(2009년 1월말 현재)

※ 자료 : 지속가능경영원 홈페이지 지속가능보고서 DB에서 인용하여 재정리

○ 먼저,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단체협약으로 강제하는 것이 요구됨. 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 

‘지속가능보고서’을 발간하는 기업 수는 2009년 1월말 현재 총 77개에 불과. 기업이 재무회

계보고서 이외에 ‘지속가능보고서(사회책임 이행보고서)’를 발간할 때 기업 활동이 공개화

되고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의 법제화를 요구하

면서 그 전 단계로 보고서 발간을 단체협약으로 강제.

○ 두 번째로 노동조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방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제 가이드

라인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관철하는 것임.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가 실제적으로 무력화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기업 규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3영역(경제, 

사회, 환경)의 세부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쟁취하는 방안임.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인 전략이 필요함. 한꺼번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요 범주 및 내용을 확보하는 것은 현

실적이지 않으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제기준을 수용하는 한편 해당 기업(또는 산업)

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내용이 구성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주의 핵심은 해당 기업 및 공급 사슬 종업원의 인권 및 

노동권 보장인 사회권의 문제이나, 한국․일본․미국의 경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운동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축소되고 있음. 

○ 그러므로, 노동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은 ①사회권(인권, 노동권)> ②경제(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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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_____ 조【기업의 사회  책무】회사는 기업의 사회  책무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원칙과 

작업장 권리 선언, ILO의 다국 기업  사회정책에 한 원칙 선언, 국제연합(UN)의 세계 약(Global 

Compact), 경제 력개발기구(OECD)의 다국 기업 가이드라인을 수한다.  

제 _____ 조【기업책임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노조 검증】회사는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그리고 이해 계자 만족을 해 매년 3월 기업책임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다. 지속가능보

고서는 국제 표 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에 기 하여 작성한다. 

제 _____ 조【기업의 사회  책임 추진  운   노조의 검증】회사는 기업책임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를 발간  운 을 한 추진단 를 구성할 시 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시 외부 인 

검증과 함께 노동조합의 사  정보 제공  왜곡된 사실  정보에 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한다. 

제 _____ 조【고용차별 지】회사는 인종, 국 ,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등에 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우를 보장한다. 한 동일 가치 노동에 해 동일 임  원칙을 수한다.

제 _____ 조【장애인 고용 확 】회사는 장애인의 고용을 진하기 한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법

률로 규정된 근로자 총수의 3% 이상 고용을 수한다.    

제 _____ 조【원하청 공정거래】회사는 하청  도 회사(Supply chain)  투자와 조달의사 결정시 해당

기업의 ‘노동권 보장  차별 지’ 내용을 력회사 선정시 기 으로 사용하며, 정 납품단가 보장, 60일

내 결제, 하청․도 회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이행한다.    

제 _____ 조【지역발 기 】회사는 매년 세  순이익의 (   )%를 지역사회 발 기 으로 립하고, 구체

 운용은 노사공동 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제 _____ 조【정경유착 근 】회사는 뇌물을 수수하는 행 를 하지 아니하며, 경 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_____ 조【친환경농산물 사용】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에 우병, 조류독감, 구제

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 인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

제 _____ 조【안 보건】회사는 안 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며, 폐

수 는 폐기물을 탈법 으로 방출하는 행 를 하지 아니한다. 

법률준수, 공동체 및 지역발전) > ③환경(소비자 보호, 환경)의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물론 해당 기업 및 산업의 특수성에 입각한 논의가 필요함.

3. 민주노총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단체협약 요구안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How can human rights reporting contribute to the sustainability 

of business?"

<Agenda>

 

Baewoomter Room, 10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6 May 2009, 14:00-17:00

14:00~14:10

Opening Ceremony

• Welcome remarks 

Professor Kyong-Whan Ahn, Chairperson of the NHRCK

• Introduction of keynote speakers and panel speakers

Mr. Anselmo Lee (Director-general of Policy and Education Bureau, NHRCK)

14:10~15:00
Presentations

(Chair: Ms. Kyung-Ran Moon, Standing Commissioner of the NHRCK)

• Human Rights Indicators in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Mr. Sean Gilbert (Global Reporting Initiative)

• Comparison of GRI Human Rights Indicators and Human Rights 
Requirements in Korea: Analysis and Suggestions

Dr. Jeong Chul Choi (Korea CSR Research Service)

15:00~15:10 Break

15:10~16:00 Panel D iscussion  (Chair: Ms. Kyung-Ran Moon) 

• Ms. Heather Grady (Realizing Rights)

• Professor Seung-Kyu Rhee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KAIST)

• Mr. Dae-Woong Lim (Executive Managing Director, ECO-FRONTIER)

• Ms. Jo Render (Environmental Affairs & Sustainable development, NewMont Mining)

• Mr. Chul-Woong Kang (Policy Director,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16:00~17:00 Plenary discussion and Synthesis

※ Spontaneous translation is provided.



Human Rights Indicators in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Mr. Sean Gilbert (Global Reporting Initiative)

 Keynote speec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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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GRI Human Rights Indicators 
and Human Rights Requirements in Korea: 

Analysis and Suggestions

Dr. Jeong Chul Choi (Korea CSR Research Service)

 Keynote speec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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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외국 발표자 및 소속기관 소개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Mr. Sean Gilbert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원을 바탕으로 1997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설립된 비정

부기구로, 지속가능보고 프레임워크를 개발․보급하고 있음

○ GRI는 30여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수천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조직 운영은 이사회, 이해관계자협의회, 기술자문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사회: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의 기술자문과 이해관계자

협의회로부터의 전략적․정책적 자문을 토대로 GRI의 조직전략을 비롯한 주요 의

사결정을 담당

－ 이해관계자협의회: 지리적 대표성을 갖는 47명의 개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이사회에 

전략적, 정책적 자문을 제공. 우리나라에서는 곽노현 교수가 멤버로 참여

－ 기술자문위원회: 10명의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지속가능보고 프레임

을 발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자문 제공

□ Mr. Sean Gilbert

○ 소속 및 직책: Director of Technical Development, GRI

－ GRI 보고체계(가이드라인, 보충자료, 프로토콜) 개발과 관련된 전 과정 총괄

－ 인권보고지표 개발 실무그룹 책임

－ GRI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 관리, GRI 기술자문위원회 담당

○ 주요경력

－ Bayshore Pacific Environmental Business Service(대만, 1995~2000) 및 Strategic 

Analysis Asia 컨설턴트(환경경영에 대한 비즈니스 접근법 평가, 정책분석, 환경기

술 및 화학분야 시장조사 등 담당)

－ 미 상공회의소 환경위원장 역임

－ 투자기관, 비영리조직, 기업 등에 지속가능성 성과 평가 관련 컨설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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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zing Rights와 Ms. Heather Grady

□ Realizing Rights

○ 리얼라이징 라이츠는 아일랜드 대통령이자 UN인권최고대표를 역임한 메리 로빈슨

(Mary Robinson)에 의해 2002년에 설립된 국제NGO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투

투 주교, 전 세계YWCA사무총장 무심비 카뇨로 등이 후원하고 있음

○ 리얼라이징 라이츠는 전 세계의 빈곤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세계적

인 정책 및 가버넌스에 인권기준이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공정무역 및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강화, 건강권 실현, 보다 인간적인 이주정책 수립, 여성리더십 강화, 기

업의 사회책임 독려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 리얼라이징 라이츠는 미국 아스펜연구소(The Aspen Institute), 콜럼비아대학교, 국제

인권정책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등과 공동으로 국제문제 및 

가버넌스 문제 해결을 위해 UN, 정부, 기업, 비정부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인권, 

성평등, 책무성』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 Heather Grady 

○ 소속 및 직책: Director, Policy and Strategy on the Trade and Decent Work 

Program, Realizing Rights

－ 노동권, 세계무역,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무성, 여성리더십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담당

○ 주요경력

－ 동아시아, 중동, 수단에서 장기적인 개발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 관리

－ 영국 Oxfam 베트남사무소(베트남) 대표, 동아시아 지역사무소(태국) 대표, 영국본

부 Global Lead on Rights and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 국제개발 및 인권 관련 저서 다수 집필

－ New York Society for Ethical Culture 및 Advisory Board of Human Rights 

Ahead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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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ont Mining과 Ms. Jo Render

□ NewMont Mining

○ 뉴몬트마이닝社는 1921년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에 설립된 금광업 회사임

－ 뉴몬트마이닝은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볼리비아, 가나,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

시아 등지에서 기업 활동

－ 금광업계에서는 유일하게 S&P 500지수 및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에 등재

－ 2008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34,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자산규모 가 

159억 달러에 이르며, 2008년도 520만 온스의 금을 판매하여 62억달러의 수익을 올

림

○ 뉴몬트마이닝社는 금광회사로는 처음으로 2007년 다우존스 세계 지속가능성 지수

(Dow Jones Sustainability World Index)에 포함된 기업으로,

－ 높은 수준의 환경경영, 종업원들의 건강 및 안전, 지역사회 및 주주들을 위한 가치 

및 기회 창조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임

□ Ms. Jo Render

○ 뉴몬트마이닝社의 환경과 지속가능개발부서의 책임자 

   (Manager of Environmental Affiar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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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지속가능경영보고 가이드라인(G3)과 인권보고지표개정 실무그룹

참고자료 2

□ GRI 지속가능경영보고 가이드라인 (G3가이드라인) 이란?

○ 지속가능경영보고란 기업(또는 조직)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직성과를 측정․공개

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을 약속하는 활동을 의미

－ 지속가능경영 보고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보고를 지칭하는 Triple 

bottom line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

○ 사회적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GRI보고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 GRI보고서는 기업의 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적

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인정받으며, Fortune지 선정 세계250대 기업 

중 77%가 GRI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함에 따라 사회적책임

투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성과보고의 세계적인 표준으로 통용되고 있

음

－ 향후 ISO26000이 제정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의 도입과 보고서 발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GRI 가이드라인은 2000년에 처음 발간되어 그동안 그 내용을 계속 수정 보완하여 

2002년에는 수정판 G2가, 2006년에는 현재 국내기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새로운 수정

판 G3가 발간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권분야 지표 보완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다시 

수정될 것으로 보임

－ G3 가이드라인은 보다 성과지향적이고 이해관계자 지향적으로 개정되어 활용 편

의성 측면에서 한 차원 진보된 것으로 평가받음

○ 국내에서는 포스코, 현대자동차, 삼성SDI, SK,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을 비

롯한 70여 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참가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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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성과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EC2. 기후 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EC3. 연금 지원 범위
EC4. 정부 보조금 수혜 실적

시장지위
EC5. 주요 사업장의 현지 법정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비율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 정책, 관행 및 비율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 및 현지 출신 고위관리자 비율

간접 
경제효과

EC8. 공익을 우선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과 효과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환경

원료
EN1. 중량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
EN2. 재생원료 사용 비율

에너지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EN5.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EN6.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제품/서비스 공급 노력 및 

해당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
EN7. 간접에너지 절약 사업 및 성과

용수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생물다양성

EN11.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 및 크기

EN12.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에서의 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하여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EN14.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현행 조치 및 향후 계획
EN15.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지정 멸종 

위기종(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위기 종의 수 및 멸종 위험도

대기배출물, 
폐수 및 
폐기물

EN16. 직, 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EN18.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EN19.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EN21.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EN24. 바젤협약 부속서 I, II, III, VIII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반입/반출/ 

처리량 및 해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EN25. 보고 조직의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명칭, 규모, 보호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 G3 가이드라인의 보고지표 영역

○ G3 가이드라인의 보고지표 영역은 크게 경제, 환경,  사회(노동, 인권, 사회,  제품책임)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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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법규 준수 EN28. 환경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운송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 영향

전체 EN30.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사
회

노동

고용

LA1.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LA2.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 (연령층, 성별 및 지역별)
LA3.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주사업장별)

노사관계
LA4. 단체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LA5.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통보기간(단체협약에 명시 여부 포함)

직장 보건 및 
안전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
LA7.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건수(지역별)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 사항

교육 및 훈련
LA10.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LA11.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직원 지원을 위한 직무교육 및 평생 학습 프로그램 
LA12.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 직원의 비율

다양성 및 
평등한 사회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현황(성, 연령, 소수계층 등 다양한 지표 기준)
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간 기본급 비율

인권

투자 및 
조달관행

HR1. 인권보호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협약 건수 및 
비율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의 인권심사 비율
HR3. 업무와 관련한 인권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교육 시수 (교육이수 직원 

비율 포함)

차별금지 HR4. 총 차별건수 및 관련 조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HR5.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업무분야 및 해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아동노동 HR6.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강제노동 HR7.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보안 관행 HR8. 업무와 관련한 인권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

원주민권리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사회
지역사회

SO1. 업무활동의 시작, 운영, 종료 단게에서 지역사회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특성, 범위, 실효성

부패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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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공공정책
SO5. 공공 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정책 수립 및 로비활동 참여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 총액

경쟁저해 
행위

SO7. 부당 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그 결과

법규 준수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제품 
책임

고객 건강 및 
안전

PR1.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을 평가한 라이프 
사이클 상의 단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결과유형별)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한 정보 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PR4. 제품/서비스 정부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결과유형별)

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고객 만족 관련 활동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PR6.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PR7.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고객 
개인정보 

보호

PR8.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법규 준수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 G3 가이드라인의 보고 원칙

○ 보고 주제와 지표를 결정하기 위한 원칙

① 중요성: 경제/환경/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평가 및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 및 지표를 반드시 포함

② 이해관계자의 참여: 조직의 활동, 제품/서비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을 만하고 

또한 조직이 성공적으로 전략을 이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에 영향을 줄 만한 

객체나 개인의 참여

③ 지속가능성 배경: 보고 조직이 현지, 지역 또는 세계적인 범위에서 경제/환경/사회 

상태, 개발, 동향 등의 개선 또는 악화에 현재 어떻게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

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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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완전성: 보고의 주제, 지표의 범위, 보고서 경계 정의가 보고조직의 경제/환경/사회

적 성과를 평가하기에 충분해야 함

○ 보고대상 정보의 질과 절적한 표현을 보증하기 위한 원칙

① 균형: 조직성과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담고 있어야 함

② 비교가능성: 시간 경과에 따른 조직의 성과변화 비교 및 다른 조직과의 성과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③ 정확성: 보고되는 정보가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

고 상세해야 함

④ 적시성: 정기적인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시에 정보 제공

⑤ 명확성: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 제공

⑥ 신뢰성: 정보와 프로세스는 면밀한 점검을 거치고, 정보의 질과 중요성을 확립하는 

방식으로 수집, 기록, 통합, 분석되고 공개되어야 함

□ GRI 인권척도개정실무그룹(Working Group on HR Indicators)

○ 실무그룹 설치 배경

－ 2008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GRI는 그동안 취약하다고 지적되어 온 SR 

지표 가운데 인권지표를 확대,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 운영

※ 이 실무그룹은 기업, 투자기관, NGO, 노조, 국가인권기구(덴마크, 케냐) 등을 대

표하는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이 멤버로 참여하

고 있음

－ 실무그룹은 총 3회의 실무그룹회의를 갖고 2009. 6.가지 인권지표 개정 방안을 마

련하여 GRI에 제출할 예정임

○ 핵심 논점

－ 《기업과 인권 (business & human rights)》영역에서 첨예한 문제는 ①기업이 국

민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②어떤 인권이 기업과 관련있는가? 하는 

질문임. 실무그룹 논의 역시 인권보호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 GRI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야 할 인권의 범위 등에 대한 4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보임

① 어떤 인권 주제가 보고 조직에 중요한가? (Which human rights are material 

for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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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의 이관계자가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 및 조직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예측,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 (The ability of an organization to anticipate, prevent and manage risks 

to stakeholders' ability to enjoy human rights and the risks posed to the 

organization by not responsibly respecting human rights)

◦ 어려운 환경에서 인권을 지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솔선수범 (proactive 

efforts and initiatives to support human rights in difficult environments)

③ 인권 수호의 질(quality of adherence to human rights)

④ 인권에 대한 영향/성과/결과/외부의 영향 (impact/outcome/results/external 

effects on human rights)

－ 이와 더불어 《정부 및 제3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공모(complicity in 

human rights violations)》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음

◦ 존 러기 교수(기업인권에 관한 UN사무총장 특별대표): "a company knowingly 

providing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human rights abuses"

◦ ICJ(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1)기업 또는 그 종업원의 활동이 심각

한 인권침해에 기여했고, 2)기업 또는 그 종업원이 자신의 활동이 인권침해에 기

여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지 또는 알 수 있었고, 3)기업 또는 그 종업원이 지리적 

근접성 또는 거래나 커낵션의 기간, 빈도, 밀도, 특성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나 가해자와 인접했다면 공모한 것으로 간주

◦ 인권침해 공모와 관련하여 보고할 내용: 어떤 활동, 관계, 상황이 포함되어야 하

는지, 그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가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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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노동영역 사회적책임과 노동보고기준1)

최 정 철 ((주)신화컨설팅 대표, 인하대 겸임교수)

1. 노동영역 사회적책임

1)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책임에서 우선 논하져야 할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책임인가이며, 

대상은 내부이해관계자인 종업원에 대한 사회적책임과 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책임

으로 구분될 수 있다.   

결국 임노동이 본질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업의 사회적책임 또는 조직의 사회적책임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며 임노동자인 종업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S t a k e h o l d e r
I S O 2 6 0 0 0

중 앙 정 부

경 쟁 자

환 경
I S O 1 4 0 0 0

특 별
이 해 자

소 비 자 행 동

고 객
I S O 9 0 0 0

지 방 정 부

주 주

종 업 원 미 디 어

공 급 자
I S O 9 0 0 0고 용

임 금
산 업 안 전 보 건

( O H S A S 1 8 0 0 0 )
기 타 근 로 조 건

교 육 훈 련
노 사 관 계
복 리 후 생

<그림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이해관계자 모델에 의거)

종업원에 관한 사회적책임을 구분하여 논한다면, 기업 등 조직의 사회적책임은 고용에서 

1) 본 발표문의 노동보고기준 및 제도적근거에 대한 분석은 서울대 노사관계연구소의 노사관계연구 제
10권(1999.11.)에 실린 지표체계 및 분석을 근간으로 하여, 2007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에 
따라 일부 수정하고 재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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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임노동이 본질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정한 자본을 소유하지 

않은 성년은 고용되어 노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인간다울 수 있는 기본조건을 확보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고용되어 종업원의 자격을 얻고 노동을 제공하였으면 임금을 정기적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책임이 중시될 것이다. 

세번째로는 작업장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책임이 중시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종업원이 외부이해관계자보다 먼저 기업 등 

조직의 환경적 책임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네번째로는 노동을 행함에 있어서 낮에 8시간 노동하고 8시간 휴식하고 8시간 잠자리에

는 기본적인 생체리듬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로 인한 24시간체제의 노동조건을 어떻게 인간

답게 유지할 수 있느냐는 또한 단순반복적인 노동속에서 어떻게 노동소외를 극복하느냐는 

측면에서의 사회적책임이 존재한다. 

다섯 번째로는 노동생활에서 임금외에 필요한 기본적 생활조건의 지원에 해당하는 복리

후생의 보장이라는 사회적책임이 존재하는 것이다. 

대개 이 정도가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서 보더라도 가장 원초적인 생리적욕구와 안전욕

구에 해당되는 사회적책임인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소속과 애정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

욕구에 해당되는 종업원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논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교육훈련 및 노사관

계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서 교육훈련에 관한 사회적책임은 분업을 기반으로 하기에 단순반복적인 노

동환경 속에서 종업원의 정신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

을 의미하며(애덤스미스의 국부론), 정보사회에서의 지식의 진부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

연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피터드러커의 자본주의이후의 사회).

일곱 번째로서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책임은 사적자치영역에서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힘

의 불균형의 극복이며, 사회적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

한 것이며, 참여적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필요요소를 유지시키기 위한 복합적인 사회적책임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종업원에게는 참여를 통한 성숙된 사회를 위한 인간화의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영역에서 기업 등 조직의 사회적책임을 논할 경우에는 이 범주내에서 철저한 

논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종업원에 대한 사회적책임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노동조합은 위에서 논의한 종업원에 대한 사회적책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이기에 계약당사자로서의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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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종업원의 사회적책임 전반영역에 대한 중한 사회적책임을 면할 수 없

는 것이며, 기업 및 조직의 경영자가 그러한 사회적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검증하고 확

인할 사회적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당해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우선적으로 안전과 보건상의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상급노동단체, 양노총,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제수준의 노동조합관련 

조직은 종업원의 이해관계 전반에 걸친 폭넓은 사회적책임의 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인식하

여야 하며, 이미 노동조합의 결성에서부터 노조간부에게는 종업원에 대한 사회적책임이 유

지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3) 법적 사회적책임과 재량적 사회적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1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문제는 미국에서는 1930년

대 대공황 시기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1970

년대에 공해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욱더 강조되어 이론적으로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논의와 함께 기업윤리(BE : Business Ethics)의 문제가 1960년대

부터 일기 시작하여 1970년대 외국정부에 대한 뇌물공여사건, 기업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같은 시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1)은 기업의 사회적 반응(CSR2 ; Corporate Social 

Responsiveness)에 대한 논의로 이행되었으며(Frederick, 1978),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기업의 사회적 성과(CSP ;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모델을 구축하였다(Sethi, 1979; 

Carroll, 1979).

기업의 사회적성과 모델에서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는 경제적책임, 법적책임, 윤리적책임, 

재량적책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경제적책임은 기본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영활동에서 지켜져야 할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준수되

어야 하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 등 조직의 사회적책임을 논함에 있어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법규범을 전

제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 특히 노동영역은 오랜 역사를 거쳐서 축적된 사회적 타협

의 산물인 노동법체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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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품안전소비자 환경 작업안전차별

찬동

우호

방어

반동

재량적  책임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

경제적책임

사회적
반응의
철학

사회적
책임의
범주

관여된  사회적  이슈

<그림 2> Carroll의 사회적 성과 모델

자료 : A. B. Carrol(1979), “A Three-diment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 p.503.

2. 노동영역 사회적책임의 규범화

노동부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범화는 법적규범화, 노동보고에 의한 규범화, 

인증시스템에 의한 규범화로 세 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법적 규범화

노동관계법의 규범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이며, 이는 보편성과 

수렴성을 띠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노동관계규범은 각국

의 노동운동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여 각국의 노동관계법에 일정한 변형을 거쳐서 반영되

어 있다. 

기업이 노동부문에 대하여 사회적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러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며, 

이를 준수하고 있음을 종업원과 외부이해관계자에게 공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이다. 

또한 노동관계법에 대한 부분적인 준수라는 관점보다는 노동관계법 체계의 유기체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준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노동관계법이 노사정의 타협

의 산물이기는 하나 노동운동의 피와 땀에 의하여 진화되어 왔고 기본적인 인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법조문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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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50-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고용

근로기 법(1953,1961)

직업안정법(1961)

근로기 법(1974) 근로기 법(1980/1987)

남녀고용평등법(1987)

국가유공자등 우 지원에 

한법률(1984)

근로기 법(1997)

고용정책기본법(1992/1997/ 

1998)

직업안정법(1994/1997/1999)

장애인고용 진등에 한법

률(1990/1997/199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한 법률(1996)

고령자고용 진법(1992/ 

1997)

고용보험법(1993/1996/1997/ 

1998/1999)

여성발 기본법(1995)

근로기 법(2001/2003/2007)

고용정책기본법(2003/2004/ 

2005/2007)

직업안정법(2005/2007)

남녀고용평등법(20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한법

률(2007)

장애인고용 진 직업재활

법(2000/2004/2005/200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한 법률(2002/2007)

청년실업해소법(2004)

고령자고용 진법(2002/ 

2006/2007)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한법률(2003/2004/2005/ 

2007)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한법률(2006)

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

융기 직원의생활안정지원

에 한법률(2004)

사회 기업육성법(2007)

고용보험법(2001/2002/2003 

/2005/2006/2007)

고용보험 사업재해보상보

험의보험료징수등에 한법

률(2003/2004/2005/2006/ 

2007)

임

근로기 법(1953,1961) 근로기 법(1974) 근로기 법(1980/1987)

최 임 법(1986)

근로기 법(1997)

최 임 법(1993/1999)

임 채권보장법(1998)

근로기 법(2001/2003/2007)

최 임 법(2000/2005)

근로자퇴직 여보장법(2005)

임 채권보장법(2006)

복리후생

국민복지연 법(1973) 국민연 법(1986/1989)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

련지원에 한법률(1987)

국민연 법(1995/1997/1998/ 

1999)

사내근로복지기 법(1991/ 

1995)

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1993)

국민연 법(2000/2007)

근로자복지기본법(2001/ 

2005)

사내근로복지기 법(2001/ 

2007)

산업안

보건

근로기 법(1953,1961)

염병 방법(1954)

근로보건 리규칙(1961)

근로안 리규칙(19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

3)

근로기 법(19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70/ 

1973/1976/1977)

의료법(1973)

근로기 법(1980/1987)

산업안 보건법(1981)

진폐의 방과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한법률(1984)

한국산업안 공단법(19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1)

공 생법(1986)

근로기 법(1997)

산업안 보건법(1990/1995/ 

1996/1997/1999)

진폐의 방과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한 법률(1997/ 

19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997/1998/1999)

의료보험법(1994)

국민건강보험법(1999)

근로기 법(2001/2003/2007)

산업안 보건법(2000/2002/ 

2005/2006/2007)

진폐의 방과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한 법률(2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2004/2007)

국민건강법(2000/2002/2003/

2004/2005/2006)

기타근로

조건

근로기 법(1953,1961) 근로기 법(1974) 근로기 법(1980/1987) 근로기 법(1997)

견근로자보호등에 한법

률(1998)

근로기 법(2001/2003/2007)

견근로자보호등에 한법

률(2006)

<표1>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노동관련 법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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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50-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교육훈련

근로기 법(1953,1961)

직업훈련법(1967)

근로기 법(1974)

직업훈련기본법(1976)

국가기술자격법(1973)

직업훈련에 한특별조치

법(1974)

근로기 법(1980/1987)

직업훈련기본법(1981)

한국산업인력 리공단법

(1981)

사회교육법(1982)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한 특별학  등의 

설치기 령

기능장려법(1989)

근로기 법(1997)

자격기본법(1997)

국가기술자격법(1997/1999)

직업훈련기본법(1993)

근로자직업훈련 진법(1997)

한국직업능력개발법원법

(1996)

기능 학법(1997)

기능장려법(1991/1997)

산업교육진흥법(1995)

근로기 법(2001/2003/2007)

자격기본법(2007)

국가기술자격법(2004/2005/ 

2007)

근로자직업훈련 진법(200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4/

2006/2007)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 한

법률(2004)

기능 학법(2004/2005)

기능장려법(2001/2005)

산업교육진흥 산학 력

진에 한법률(2003/2007)

노사 계

노동조합법(1953/1963)

노동쟁의조정법

(1953/1963)

노동 원회법(1953/1963)

노동조합법(1973)

노동쟁의조정법(1973)

노동조합법(1980/1987)

노동쟁의조정법(1980/1987)

노사 의회법(1980)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 

법(1997)

근로자의참여 력에 한

법률(1997)

노동 원회법(1997)

교원의노동조합설립 운

에 한법률(1999)

한국노동교육원법(1999)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 

법(2006)

근로자의참여 력에 한

법률(2007)

노동 원회법(2007)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 운

에 한법률(2005)

교원의노동조합설립 운

에 한법률(2006)

2) 노동보고에 의한 규범화

노동보고에 의한 규범화는 임의적일 수도 있고,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 임의수준에서의 

강제가 GRI의 지속가능성보고서라고 한다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프랑스의 Bilan Social

이다. 한편, 2007년에 들어서면서 양노총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보고를 요구함으로써, 

단체협약에 의한 강제화라는 영역이 한국사회에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GRI의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임의수준에서의 강제라는 특성상 상업화로 흐를 수 있는 개

연성을 갖고 있고, 2006년의 3차개정판에서 외부의 제3자에 의한 보고서 검증을 제시함으

로써 상업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 있다. 

노동보고기준을 평가하는 것은 위의 법적 규범을 포괄적이며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반

영하는 보고지표를 개발하고 있는가이며, 이 보고지표가 노사간에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

는 정보이며 타기업과 비교하려는 정보를 반영하고 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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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보고와 인증시스템의 성과영역 비교

구분 도입시기
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성과

노동 인권 사회
제조물

책임

보
고
서

Bilan Social
( 랑스 사회보고서)

1977년 입법
1979년 시행

    ◎ ◎    

환경보고서 1990년   ◎        

환경산업안 보건
보고서

1990년   ◎ ○      

사회책임보고서 1990년         ◎  

Bilan Environmental
( 랑스 환경보고서) 2001년 시행   ◎        

지속가능성보고서 2000/2002 ○ ◎ ○ ◎ ◎ ◎

인
증
시
스
템

ISO9001 1987/2000           ◎

ISO14000 1996/2004   ◎        

SA8000 1997     ○ ◎    

OHSAS18001 1999     ○      

AA1000 1999 ○ ○ ○ ○ ○ ○

ISO26000 2009   ◎ ○ ◎ ◎ ◎

 

GRI의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보고기준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나 구체성면에서는 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 프랑스의 Bilan Social은 1977년에 제정되고 1979년에 시행되긴 했지만 

매우 포괄적이며 체계적이며 구체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즉, GRI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의 보고기준은 G1(2000)에서 G2(2002)로 진화하였고, G2(2002)에서 G3(2006)으로 진화하였

지만 아직도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각국의 노동관계법을 반영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좀 더 완성된 형태의 진화를 위해서는 G4보다는 G5에서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전

망해 본다. 

3) 인증시스템에 의한 규범화

인증시스템에 의한 규범화는 임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강제성을 담고 있으며, 

상업성도 담고 있다. 즉, 외부의 심사관이 참여하여 인증을 해주어야 하므로 기업이 외부에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상업적으로 규범화된 인증시스템으로는 노동경영인증시스템(SA8000)을 들 수 있으며, 

제정중인 것으로는 사회책임경영인증시스템(ISO26000)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각국의 노동관계법의 수준에서 

바라보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참고자료 ❖ 103

4) 노동보고의 규범화와 인증시스템을 통합화한 포괄적 규범화

한편, 노동보고의 규범화와 인증시스템의 규범화를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Global Compact와 ETI의 Base Code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매우 포괄적인 제시라는 측면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매

우 구체적인 수준을 담고 있는 각국의 노동관계법의 수준에서 바라보면 매우 미흡한 점

이 있다.

5) 노동영역 사회적책임의 바람직한 규범화 방향 : 노동보고서 발간

결론적으로 표현하면 이미 상당히 진화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각국의 노동관계

법 수준에 부합하는 노동보고(GRI의 지속가능성보고와 프랑스 Bilan Social의 융합)와 노동

경영인증시스템(ISO26000과 프랑스 Bilan Social의 융합)이어야 하며, 원시적이며 덜 성숙

된 수준의 노동보고와 노동경영인증시스템에 의하여 과거로의 회귀가 강요되거나 퇴보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진영이 우후죽순 발아하고 

있는 기업의 노동부문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견지하여야 할 기본관점이다. 

부연하면, 가장 최근의 규범이 가장 선진적인 규범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규범

(GRI의 지속가능성보고서와 ISO26000)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타협의 산물이기에 한국사회

가 1970년대 이후 30여년간 이룩한 노동영역의 사회적책임에 훨씬 못미친다는 사실을 직시

하여야 하며, 스스로 축소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노동기준이 선진국에 비추어서 매우 뒤떨어진다는 사고를 가지고 글로벌 규

범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4천8백만명의 인구로서 1인당국민소득 2만달러이며 GDP 8천억달

러를 넘는 세계경제규모 제12위의 강중국에 속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약소

국적 사고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지난 30년간의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의 민주화라는 결과를 가지고 글로벌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선도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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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강대국, 강중국, 강소국의 인구, GDP, 1인당 GNI 비교

 

따라서 기업의 노동부문 사회적책임을 논함에 있어서 양노총 및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이루어야 할 진화 및 진보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동보

고서를 발간하는 것이며, 사용자측에서 작성한 노동보고서를 검토하여 노동조합(또는 노사

협의회)의 확인을 거쳐서 세상에 내놓는 작업이어야 할 것이다. 

이 노동보고서의 발간은 종업원인 인사담당자의 업무효율성 증대(노동통계의 통합 효과), 

노동자의 노동관련 정보 공유, 기업간 노동정보 비교비용의 절감과 효과적인 비교 실현, 그

리고 사회책임투자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노동보고서의 발간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을 글로벌사회에 내놓고 글로벌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간화 방향을 함께 가꿀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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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진 노동보고지표 : 프랑스의 Blian Social

1) Bilan Social의 의의

가. 전세계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사회보고제도

프랑스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관련하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제화하고 있는 국가이

다. 

1960년대 이후부터 전개된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s)2)에 의하여 각국

에서는 국가수준에서는 사회지표체계를 확립하여 사회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수준에

서도 사회지표체계의 확립 및 보고제도를 법제화하는 노력을 1970년대에 전개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만이 1977년에 법제화에 성공하여 1979년부터 기업이 스스로 보고하는 사

회보고(social reporting)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비교평가

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평가, 보고기준, 감사기준 및 이를 강제하는 강제법규와 자율

적인 내부규정은 예외 없이 법제화되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대해서

도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법제화되어야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업의 사

회적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내부적 사회적성과에 대한 사회보고제도

기업의 사회적 성과 평가에 대상 범위는 크게 내부적 사회적 성과와 외부적 사회적 성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업의 내부적 사회적 성과와 기업의 외부적 사회적 성과를 포괄하는 

사례가 있다. 즉 기업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전체를 범위로 하여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이 이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경제정

의연구소의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Bilan Social은 기업의 사회적 성과 평가영역 중에서 기업의 내부적 사

회적 성과 영역인 종업원에 한정하여 평가하는 사례이며, 프랑스에서도 고객, 납품업자, 환

경, 공권력,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의 기업의 외부적 사회적 성과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있으며,3) 2001년에 환경보고서를 추가로 법제화하였다.

한편, 품질경영인증시스템(ISO9000), 환경경영인증시스템(ISO14000), 산업안전보건경영

인증시스템(OHSAS18000), 노동경영인증시스템(SA8000)은 기업의 사회적책임 영역 중에

2) 바우어(R.A.Bauer)가 1966년에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를 출간. 둔칸(Duncan)에 의해서 1969년
에 처음으로 『사회지표운동』이라는 명칭이 사용. 

3) J. Igalens et J.-M. Peretti, Le Bilan Social De L’Entrepris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7,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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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부만을 인증시스템으로 제정한 사례이다. 그리고 2009년에 도입하는 사회책임경영인

증시스템(ISO26000)은 내․외부영역 모두를 포함하려는 시도이다.

다. 기업 스스로 보고하는 사회보고제도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는 주체 및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의 

Bilan Social은 기업 스스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사례이며, 사회보고

서를 내기 전에 제3자가 기업에 참여하여 사회감사(social auditing)를 실시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품질경영인증시스템(ISO9000), 환경경영인증시스템(ISO14000), 산

업안전보건경영인증시스템(OHSAS18000), 노동경영인증시스템(SA8000) 및 사회책임경영

인증시스템(ISO26000)은 제3의 기관이 기업에 참여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점에서는 동일하

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적인 사회보고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2) Blian Social의 지표체계 

프랑스 Bilan Social의 지표는 ① 고용 ② 임금 ③ 산업안전보건 ④ 기타근로조건 ⑤ 교육

훈련 ⑥ 노사관계 ⑦ 기타기업 관련조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표의 수는 Bilan Social이 작성되는 수준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업-농업 분야

를 예로 들면,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개에서 171개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4)

한편, Bilan Social은 기업에게 제공된 정보지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함으

로서 점진적으로 내실화를 기하여 왔다. 1979년부터 기업 스스로 또는 기업위원회의 회의 

중 제시된 요구에 의해 제공된 지표들을 보다 더 분명하게 만드는 정보들이 보충되었다. 이

처럼 현재 사용되는 Bilan Social 지표들은 거의 30년 동안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법

과 정책, 그리고 실행에 영향을 끼친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고 있다.

4) J. Igalens et J.-M. Peretti, Le Bilan Social De L’Entreprise, PUF, 1997, pp.17-28 및 Crédit Commercial 
De France의 Bilan Social(1995)과 France Telecom의 Bilan Social(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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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Bilan Social의 작성수준과 규모에 따른 지표의 수

규모
기업 사업장

300 2000 300 750 2000

항목 Bilan Social에 실려야 하는 지표들의 수

고용

임

산업안 보건 

기타 근로조건

교육훈련

노사 계

기타 기업 련조건

18

9

6

5

4

4

4

19

9

6

5

4

4

4

34

6

20

20

9

12

2

35

7

20

21

9

12

2

36

8

20

22

9

12

2

소계 50 51 103 106 109

Bilan Social에 실려야하는 보조지표들의 수

체항목 30 30 62 62 62

지표와 보조 지표들의 총합

총계 80 81 165 168 171

자료 : J. Igalens et J.-M. Peretti, Le Bilan Social De L’Entrepris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7, p.27

4. 대한민국 노동보고기준(안) 검토 및 향후 방향

1) 대한민국 노동보고기준(안) 도출

필자는 프랑스 Bilan Social에 준하는 한국적 노동보고기준의 정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8년 박사학위논문에서 이를 제시하였으며, 1999년 서울대학교 노사관계연구에 “한국식 

사회보고제도의 정립방안 - 사회적 대차대조표(Bilan Social)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

표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10년간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반영하여 2007년 기준으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우선 프랑스 Bilan Social을 토대로 한국기업의 인사관리에 대한 실무경험과 경영자문 경

험 등을 접목하여 한국적 노동보고기준을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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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한민국 노동보고기준(안)

항목 대한민국 노동보고기준(안) 비율(%)

고용 45 25.4

임 23 13.0

복리후생 15 8.5

산업안 보건 46 26.0

기타작업조건 13 7.3

교육훈련 10 5.7

노사 계 25 14.1

계 177 100.0

  <표 6> 대한민국 노동보고기준(안)과 프랑스 Bilan Social 비교

구분 고용 임금 복리후생
산업안전

보건

기타작업

조건
교육훈련 노사관계 계

사회보고 지표 45 23 15 46 13 10 25 177

Bilan Social 39 11 3 33 11 7 11 115

BS외 추가지표 6 12 12 13 2 3 14 62

추가율(%) 13.3 52.2 80.0 28.3 15.4 30.0 56.0 35.0

1999년 발표이후에도 한국기업의 인사관리 경영자문과정에서 이러한 지표의 타당성을 검

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노동보고의 사례 작성도 시도하였다. 

2) 대한민국 노동보고기준(안) 타당성 검증 : 활용현황 평가

도출된 한국적 노동보고기준(안)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한국의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를 수집하여 한국적 노동보고기준의 각 지표에 부합하는 지표가 존재하는지 비교검토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한국적 노동보고기준의 각 지표에 해당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수

집하여 보고의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도출된 한국적 노동보고기준(안)과 한국의 노동통계조사, 노동통계연감 및 사회지표를 비

교하면, 177개 지표 중에서 55.9%에 해당하는 99개의 지표가 노동통계조사, 노동통계연감 

및 사회지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상세한 사항은 [별표

4] 참조). 즉 임금과 복리후생부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표가 제일 많은 편이며, 노사관

계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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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제안된 사회보고 지표 중 대체가능한 노동통계지표 등 

구분 고용 임금 복리후생
산업안전

보건

기타작업

조건
교육훈련 노사관계 계

기본틀 45 23 15 46 13 10 25 177

노동통계등 25 17 14 23 6 6 8 99

활용율(%) 55.6 73.9 93.3 50.0 46.2 60 32.0 55.9

3) 대한민국 노동보고기준(안) 타당성 검증 : 2007년 기준 법적 ․제도적 근거 평가

한편, 도출된 한국적 노동보고기준(안)와 한국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8>과 같으며, 이미 제도적 근거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제도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160개로 177개의 개별지표 중에서 90.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렇게 높게 제도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표1>에서 본바와같이 1997년 이후 노

동관계법이 전반적으로 진화되고 보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도적 근거는 있으나 지표가 없는 경우가 62개로 35.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제도적 근거도 없고 지표도 없는 경우가 13개로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도적 근거가 있는데 지표가 없는 62개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며, 제도적 근거도 없고 지표도 없는 13개 지표의 경우에도 제도적 근거 확보와 지

표의 개발을 서두른다면 한국적 노동보고의 제도화는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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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제안된 사회보고지표와 노동통계조사 등 지표 및 제도적 근거 비교분석 결과종합
                                                                       (단위 : 개, %)

세부

항목
세세항목 재안된 지표

활용지표가

있는 경우

관련 제도가

있는 경우

관련 제도가 있

고, 지표가 없는 

경우

활용지표와 

관련 제도가

모두 없는 경우

1.
고용
   

11. 인원
12. 외부근로자
13. 당해 채용인원
14. 당해 이직인원
15. 당해 승진과 환배치
16. 당해 휴업
17. 장애인
18. 결근율

9
5
5
9
4
2
2
9

8
2
5
8

1
1

9
5
5
8
4
2
1
9

1
3

1
4
2

8

소계 45 25 43 19

백분율 100.0% 55.6% 95.6% 42.2%

2.
임
  

21. 임 총액
22. 임 계층
23. 임 계산방식
24. 제수당
25. 외부근로자지 총액
26. 퇴직

9
2
3
3
1
5

9
2

3

3

9
2

2
1
5

1
2

3

소계 23 17 19 3 3

백분율 100.0% 73.9% 82.6% 13.0% 13.0%

3.
복리
후생 

31. 복리후생비총액
32. 물지 총액
33. 법정복리비
34. 법정외복리비
35. 보육시설설치  운

2
2
7
3
1

1
2
7
3
1

2

7
3
1

1

소계 15 14 13 1

백분율 100.0% 93.3% 86.7% 6.7%

4.
산업
안
보건

41. 안 사고
42. 원인별 사고분류
43. 특성별 사고분류
44. 안 리비용
45. 작업환경
46. 건강진단  보건 리
47. 산업보건의
48. 산업안 보건 원회

8
6
7
3
9
8
4
1

6

7
2
2
6

7
6
7
3
9
8
4
1

1
6

1
7
2
4
1

1

소계 46 23 45 22 1

백분율 100.0% 50.0% 97.8% 47.8% 2.2%

5.
기타
작업 
조건

51. 근로시간
52. 근로조직과 내용
53. 근로조직의 변형

9
3
1

5
1

9
1
1

3

1
2

소계 13 6 11 4 2

백분율 100.0% 46.2% 84.6% 30.8% 15.4%

6.
교육
훈련  
 

61. 교육훈련비총액
62. 교육훈련인원과 시간
63. 실습

4
5
1

4
2

4
5
1

2
1

소계 10 6 10 3

백분율 100.0% 60.0% 100.0% 30.0%

7.
노사
계

71. 노동조합
72. 노사 의회
73. 정보와커뮤니 이션
74. 정당한 차

8
5
5
7

5
1

2

8
5
1
4

3
4
1
2

4
3

소계 25 8 18 10 7

백분율 100.0% 32.0% 72.0% 40.0% 29.6%

합계 177 99 160 62 13

백분율 100.0% 55.9% 90.4% 35.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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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 노동보고기준(안)과 GRI의 지속가능성보고지표 비교 결과

도출된 한국적 노동보고기준(안)과 사회(노동)보고기준으로서 대표적인 글로벌 기준인 

GRI의 지속가능성보고서(<별표5> 참조)도 비교해 보면 <별표6>과 같다. 이러한 비교는 

프랑스의 Bilan Social과 비교하여도 마찬가지 결과인 것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글로벌사회에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이 가장 선진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선진국과 후진국의 타협의 산물이기에 가장 중요한 영역만을 발췌

하여 최소한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의 G3수준 지속가능성보고기준이 1977년의 프랑스 Bilan Social수준의 지표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재무보고서가 수백년 걸쳐서 획득한 계량적 수준에 이르려면 아마도 G4를 

거쳐서 G5에 이르러서야 겨우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해 본다.

한편, 2009년도 제정될 ISO26000의 <별표7> 기준을 제안된 한국적 노동보고기준(안)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역시 구체성이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한국적 노동보고기준 정립 및 노동영역 사회적책임 제고 방향

따라서, 한국적인 노동기준을 정립하고 한국적 노동보고서 작성을 추진함으로써 노동분

야의 기업 및 조직의 사회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가 현재까지 정립한 법적․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업원에 대한 기업 및 조직의 사회적책임을 담보할 사회적책임이 있는 

노동조합이 적극적 역할을 하여야 하며, 노동분야에 관심있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한편, 글로벌사회의 기업 및 조직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대응은 한국사회의 수준을 깊이 

인식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성숙한 대응이어야 하며, 이미 발전된 수준을 갖추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ISO26000수준으로의 퇴보와 위축된 대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대응은 한국사회와 글로벌사회 모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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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프랑스의 Bilan Social지표(공업 및 농업분야 사업장)

(1977년12월8일 시행규칙 추가조항 B)

항목 지표 비고

1. 고용 11 인원
  111 12월 31일 기  체 인원
  112 상시 인원
  113 12월 31일 기  확정기간 근로계약자격의 근로자수
  114 당해 월평균 인원
  115 12월 31일 체 인원의 성별 분류
  116 12월 31일 체 인원의 연령별 분류
  117 12월 31일 체 인원의 근속년수별 분류
  118 12월 31일 체 인원의 국 별 분류
      랑스인...................................................................
      외국인.......................................................................
  119 12월 31일 체 인원의 세분된 자격 구조별 분류

12 외부 근로자
  121 실습생수 (에꼴, 학 ......)
  122 견 근로자의 월평균 수
  123 견 근로 계약의 평균 기간

노동법  L.124-1

13 당해 채용
  131 불확정기간으로 계약된 채용자 수
  132 확정기간으로 계약된 채용자 수
  133 계  근로자 채용자 수
  134(*) 25세 미만 채용자 수

14 이직
  141 이직 체
  142 사직 수
  143 경제  이유로 인한 해고 수 : 정년퇴직과 조기 퇴직 포함
  144 기타 사유로 인한 해고 수
  145 확정기간 계약 만료
  146 수습기간 의 이직
  147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
  148 정년퇴직과 조기퇴직
  149 사망

15 휴업
  151 당해 부분휴업에 처한 근로자 수
  152 당해 부분휴업에 해당하는 체 시간
      보상된 시간.....................
      보상되지 않은 시간......................... 

16 장애인
  161 당해 3월 31일 기  장애인 수
  162 당해 3월 31일 기  사업장에서 일어난 근무시 사고에 의한
      장애인 수

노동법  R. 323-51

17 결근율
  171     결근일 수    
      이론  근무일 수
  172 질병에 의한 결근일 수
  173(**) 결근기간별 질병 분류  
  174 근무시와 출퇴근시 사고로 인한 결근일 수
  175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결근일수 
  176 허용되는 휴가로 인한 결근일수 
      (가족사, 여자 근로자들을 한 특별 휴가......)
  177 기타 원인으로 인한 결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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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 비고

2. 임 21 임 총액
  지표 211과 212 는 지표 211‘을’과 212‘을’  선택
  그러나 근로자 2천명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11을과 212을을 사용
 211  연간임 총액
       월평균인원
      (지표 119에 따라 직 별로 남녀를 구분)
  212 12월의 평균임 (상시인원), 월단 가 아닌 정기 수당은 제외
      -기  40시간
      (지표 119에 따라 직 별로 남녀를 구분)
  211‘을’ 월평균임
      (지표 119에 따라 직 별로 남녀를 구분)
  212‘을’ 임 신고서를 기 하여 월단 가 아닌 정기수당 비율
      (지표 119에 따라 직 별로 남녀를 구분)
  213(*) 임 표

22 임  계층 
  지표 221과 221을  선택
  221 가장 높은 임 을 받는 근로자 10%의 임 평균과 
      가장 낮은 임 을 받는 근로자 10%의 임 평균의 차
  221‘을’ 엔지니어와 간부(고  간부와 경 자 는 그와 상응하는
      자 포함)의 임 평균과 생산직근로자( 는 그와 상응하는 
      자)의 임 평균의 차

23 임 계산 방식
  231 임 이 체 으로 혹은 부분 으로 성과에 따라 지 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비율
  232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지 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비율

24 제수당
  241(**) 사업장에서의 사회  혜택 : 각 항에 해 보장수 명시 

질병으로 인한 보험 무료기간..............
질병 보상..................
휴일 보상...............
해고 고와 보상................

 사직 고............
근속수당.....................
임신, 출산 휴가............... 
유 휴가.................
군복무....................
가족 련 행사를 한 휴가...............
정년퇴직수당.........................
기타.....................

 242 인력 공 의 댓가로 외부기업에게 지 하는 액 
견근로자 공  기업........................

기타 기업........................

3. 산업안 보건 31. 근무와 출장시 사고
  311. 근무시 사고 빈도율
       사고 수 .............
       근무한 시간 수.............
          사고수      x 10

6
 .............

       근무한 시간수
  312. 근무시 사고 심각도
       근무하지 못한 일수.........
       근무한 시간수.............
       근무하지 못한 일수 x 103 .............
       근무한 시간수
  313. 당해 사업장에서 확인된 상시 무능력자(부분  그리고 
       반 )의 수 
  314. 치명 인 사고수
       근무시.........
       출장시.........
  315. 근무 단을 일으킨 출퇴근 사고수
  316. 사업장의 견근로자 는 서비스공 직근로자가 희생된 
      사고수
  317. 사회보호분담 의 비율과 액 (근무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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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 비고

3. 산업안 보건 32. 구체 인 요인별 사고 분류
  321. 심각한 험 요인에 의한 사고 수(법률 32-40)
  322. 낙하와 련된 사고 수(법률 02)
  323. 기계로 야기된 사고 수( 에 언 된 험과 련된 사고
       제외)(법률 09-30)
  324. 교통-운반- 장 련 사고 수(법률 01,03,04와 06,07,08)
  325. 움직이는 물건, 물체, 미립자에 의한 사고 수(법률 05)
  326. 기타 경우

33. 직업병
  331. 당해 사회보호제도에 신고된 직업병의 수와 명칭
  332. 직업병 성격을 띄는 질병에 감염된 근로자 수
  333. 근로자에 의해 직업병을 유발할수 있는 작업 차신고건수 노동법  L.498

34. 산업안 보건 원회
  341. 산업안 보건 원회 회의수

35. 안 문제 련 지출
  351. 당해 안 과 련되어 교육된 인원
  352. 노동법  R.231-8을 따라 사업장에 용된 안  로그램
      의 산 평가
  353. 년도에 제출된 로그램 실 율

4. 기타 근로 조건 41. 근무 시간의 기간과 조정
 411. 규정된 주당 평균 근로 시간
  412. 보상휴가의 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
      법  제도에 의해 ........
      례 제도에 의해..............
  413. 개별  근로시간제도의 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 
  414. 트타임종사 근로자 수:
      20시간에서 30시간 사이 .............
      다른 형태의 트 타임..........
  415. 당해주당 이틀연속의 휴일 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
  416. 년평균휴가일 수 (보상휴가 제외)
  417. 유 휴일 수 

노동법 L.212-4-1
노동법 L.212-4-2

42. 근로 조직과 내용
  421. 조단 로 근무하는 인원 :
      고정된 조........
      교  조.........
  422(*) 50세 이상의 연속   반연속  근로자
  423. 1976년 5월 10일 시행령에서 정의된 생산 라인 작업과 

같은 반복 인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남녀별 악)

43. 근로의 물리  조건
  431. 작업장에서 85db 이상에 상시 그리고 정기 으로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 수
  432(**). 작업장별로 소음카드를 작성한다.
  433. 1976년 5월 10일 시행령이 정의하는 열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 수
  434. 유독제품 채취, 분석, 측정 수

44. 근무 조직의 변형
  441. 내용 개선을 도모하기 한 근무 조직의 변형 시도

노동법  L.437-1

45. 근무 조건 개선 비용
  451. 노동법  L.437-2에서 정의하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

개선 로그램의 산 평가 
  452. 지난해 제출된 로그램 실 율

46. 노동의 
  461. 건강진단 횟수
  462. 재검진 횟수
  463. 노동의가 작업장에서의 분석과 개입에 할애한 시간 비율

47. 부 격 근로자
  471. 노동의에 의해 배정받은 직종에 부 격하다고 정된 근로

자 수
  472. 비 격으로 재분류된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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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 비고

5. 교육훈련 51. 평생교육훈련
  511. 평생교육훈련에 할애된 액의 임 총액 비 비율
  512. 평생교육훈련에 할애된 액
  513. 피교육훈련자 수
       남......
       여.......

  514. 피교육훈련시간 수
       보상........
       무보상........
  515. 피교육훈련 유형에 따른 분류

52. 개인교육훈련휴직
  521. 유  개인교육훈련휴직 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
  522. 무  개인교육훈련휴직 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
  523. 개인교육훈련휴직이 거 된 근로자 수

53. 실습
  531. 일년동안 체결된 실습계약 수

6 노사 계 61. 종업원 표
  611. 선거 참가 (선거인단별)
  612. 당해 회의에 사용된 시간의 총량 
  613. 당해 종업원 표와의 회의 수
  614. 당해 기업에서 체결된 약의 서명일과 목
  615. 생산직근로자  개인교육훈련휴직 혜택을 받은 인원 수 노동법  L. 451-1

62. 정보와 커뮤니 이션
  621. 여러 형태의 종업원과의 회의에 할애된 시간수
  622. 응 차
  623. 로 달되거나 아래로 달되는 정보 차와 수
  624. 개인상담제도

63. 차
  631. 일년동안 소송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모색한 경우의 수
  632. 일년동안 기업이 문제가 되어 일어난 소송수
  633. 당해 근로감독 의 재  횟수

7 기타 기업 련
   조건 

71. 사회사업
  711. 사업장 지출
  712. 사업장 원회로의 불입

   * 근로자 750명 이상의 사업장들에 적용될 수 있는 지표

  ** 근로자 2000명 이상의 사업장들에 적용될 수 있는 지표     

자료 : J.Igalens et J.-M. Peretti, Le Bilan Social De L’Entrepris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7, pp.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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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대한민국 노동보고지표체계 

항목 노동보고지표 n-2 n-1 n

1. 고용 11 인원
 111 직 별 직군별 체인원(12월31일)
 112 당해 직 별 월평균인원
 113 직 별 상용인원(12월31일)
 114 직 별 계약직인원(12월31일)
 115 성별 직 별 체인원(12월31일)  
 116 연령별 직 별․성별 체인원(12월31일)
 117 근속년수별 직 별․성별 체인원(12월31일)
 118 학력별 직 별․성별 체인원(12월31일)
 119 국 별 직 별․성별 체인원(12월31일)
     한국..............................................................
     외국인..........................................................

12 외부근로자
 121 외부근로자 체인원(12월31일)
 122 당해 실습생(1주이상) 월평균인원(공고실습생, 인턴사원 등)
 123 당해 외국인연수생 월평균인원
 124 당해 견근로자 월평균인원
 125 당해 견근로자 평균근무기간

13 당해 채용인원 
 131 불확정기간계약된 직 별 성별 채용인원  
 132 확정기간계약된 직 별 성별 채용인원
 133 계 근로자 성별 채용인원 
 134 25세미만 직 별 성별 채용인원
 135 55세이상 직 별 성별 채용인원

14 당해 이직인원
 141 근속년수별 직 별․성별 체이직인원
 142 직 별 성별 의원퇴직인원
 143 직 별 성별 고용계약기간의 만료인원
 144 직 별 성별 정년퇴직과 조기퇴직인원
 145 직 별 성별 수습기간 의 이직인원
 146 직 별 성별 사업경 상의 해고인원
 147 직 별 성별 근로자귀책사유 해고인원
 148 직 별 성별 다른사업장으로의 출인원
 149 사망인원

15 당해 승진과 환배치
 151 직 별 성별 승진 인원
 152 직 별 성별 승진자 평균승진년수
 153 직 별 성별 환배치 인원
 154 직 별 성별 환배치자 평균체류 년수

16 당해 휴업
 161 당해 부분휴업에 처한 근로자 수
 162 당해 부분휴업에 해당하는 체 시간
      휴업수당을 받은 시간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시간

17 장애인
 171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인원(12월31일)
 172 산재사고에 의한 성별 장애인원(12월31일)

18 결근율
 181 직 별 체 결근일
 182 직 별 질병에 의한 결근일
 183 직 별 결근기간별 질병 결근일
 184 직 별 산재사고로 인한 결근일 
 185 직 별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결근일
 186 직 별 유 휴가로 인한 결근일
 187 직 별 병역  공무로 인한 결근일
 188 직 별 무단결근일
 189 직 별 기타원인으로 인한 결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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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노동보고지표 n-2 n-1 n

2. 임 21 임 총액
 211 직 별․성별 연간임 총액
 212 직 별․성별 연간정액 여총액(기본 ,통상 수당,기타수당 구분)
 213 직 별․성별 연간 과 여총액 
 214 직 별․성별 연간상여 등 특별 여총액
 215 직 별․성별 연간성과배분 특별 여총액
 216 직 별․성별 연간 평균임
 217 직 별․성별 월 평균임
 218 연간 평균임 계층별 수령인원
 219 매월 임 총액  지 인원

22 임 계층
 221 상  10%와 하  10%의 월평균임  차
     (하  10%의 월평균임 을 100으로함) 
 222 직 별․성별 인당 연간임 의 지수(최하  직 을 100으로 함) 

23 임 계산방식
 231 직 별 연 제 인원
 232 생산직 월 제 인원
 233 생산직 시 ․일 제 인원

24 제수당
 241 법정수당, 유 휴일수당  유 휴가수당
     산재보상
     해고 고수당
     휴업수당
     주휴수당
     토요격주휴무수당
     유 휴일수당
     연차유 휴가수당
     안식년수당
     유 산 후휴가수당
     군복무 등 공무수당
     경조휴가수당
     정년퇴직수당
 242 과근로로 인한 보상성격의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 휴가보상
 243 종업원을 한 기타제수당
     특수작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휴가비
     기타

25 외부근로자 지 총액
 251 당해 인력공 의 댓가로 외부기업에게 지 한 액
     견근로자 공 기업
     기타 기업

26 퇴직
 261 퇴직일시  지 총액  지 인원
 262 사외퇴직  립 총액
 263 당해 연간사외퇴직  립
 264 퇴직  도정산총액  지 인원
 265 퇴직연  보험료총액  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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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노동보고지표 n-2 n-1 n

3. 복리후생 31 복리후생비총액
 311 연간 복리후생비총액
 312 연간 평균복리후생비

32 물지 비용
 321 물지 비용총액
 322 자사제품을 지 한 경우의 비용

33 법정복리비(근로자부담분제외)
 331 법정복리비총액
 332 고용보험료
 333 국민건강보험료
 334 산재보험료
 335 연 보험료
 336 장애인고용부담
 337 기타법정복리비

34 법정외복리비
 341 법정외복리비
     주거에 한 비용
     의료․보건에 한 비용
     식사에 한 비용
     문화․체육․오락에 한 비용
     보험료 지원
     경조 등의 비용
     재형 축 등의 장려
     학비보조의 비용
     보육비 지원
     근로자휴양에 한 비용
     종업원지주제도 지원
     기타 법정외 복리비
 342 년간사내복지기  신규  추가출연기
 343 사내근로복지기  출연  총액

35 보육시설설치  운
 351 보육시설설치  운

4. 산업안 보건 41 안 사고
 411 사고자수
 412 사고도수율
     사고 수
     실근로시간수
     사고도수율
 413 사고강도율
     손실근로일수
     실근로시간수
     사고강도율  
 414 천인율((재해자수x10

3
)÷실근로자수)

 415 외부근로자 사고자수
 416 사고근로자에게 지 한 산재보상
 417 사고근로자에게 지 한 회사보상
 418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료총액

42 원인별 사고분류
 421 심각한 험요인에 의한 사고 수
 422 낙하와 련된 사고 수
 423 기계로 야기된 사고 수(상기 언 된 험과 련된 사고제외)
 424 교통-운반- 장 련 사고 수
 425 움직이는 물건, 물체, 미립자에 의한 사고 수
 426 기타 경우

43 특성별 사고자분류
 431 사고정도별 직 별 사고자수
 432 성별 사고자수
 433 연령별 사고자수
 434 입사근속기간별 사고자 수
 435 시간 별 사고자 수
 436 요일별 사고자 수
 437 월별 사고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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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노동보고지표 n-2 n-1 n

4. 산업안 보건 44 안 리비용
 441 당해 안 교육 직 별 인원
 442 지난해 제출한 안 개선계획 실 율
 443 당해 안 리비용

45 작업환경
 451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직 별 체인원
 452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직 별 인원
 453 고열작업에 종사하는 직 별 인원
 454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직 별 인원
 455 화학물질작업에 종사하는 직 별 인원
 456 당해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환경개선 지  건수
 457 지난해 제출한 작업환경개선계획 실 율 
 458 당해 작업환경측정비용
 459 당해 작업환경개선비용

46 건강진단  보건 리
 461 채용시 건강진단 근로자 수 
 462 일반건강진단 직 별 인원
 463 특수건강진단 직 별 인원
 464 재검진 근로자 직 별 인원
 465 질병별 일반병유소견자 수
 466 질병별 직업병유소견자 수
 467 건강상 이유로 작업 환된 근로자 수
 468 당해 건강진단비용 

47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 리자 포함)
 471 산업보건의가 사업장에서 분석과 개입에 할애한 시간
 472 산업보건의의 상담에 의하여 일반병에 이환된 것으로 밝 진 근로

자 수
 473 산업보건의의 상담에 의하여 직업병에 이환된 것으로 밝 진 근로

자 수
 474 산업보건의의 상담에 의하여 작업 환된 근로자 수

48 산업안 보건 원회
 481 산업안 보건 원회 회의수

5 기타작업조건 51 근로시간
 511 규정된 주당평균 근로시간
 512 연간 정상근로시간수
 513 연간 과근로시간수
 514 선택  근로시간제 직 별 인원
 515 단시간근로자 직 별․성별 인원
     1주당 15시간미만 인원
     1주당 15-31시간미만 인원
     1주당 31-44시간미만 인원
 516 연간 유 휴일 수 
 517 연간 평균유 휴가일 수
 518 일년내내 일주에 이틀연속의 휴일혜택을 받은 직 별 인원 
 519 연차휴가보상수당을 받은 직 별 인원 

52 근로조직과 내용
 521 조단 로 근무하는 직 별 인원 :
      고정된 조
      교  조
 522 교 조에 근무하는 50세이상의 직 별 인원 
 523 생산라인작업과 같은 반복 인 일에 종사하는 직 별 성별 인원

53 근로조직의 변형
 531 내용개선을 한 근무조직의 변형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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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노동보고지표 n-2 n-1 n

6. 교육훈련 61 교육훈련비총액
 611 연간교육훈련비총액
 612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훈련비
     양성훈련
     향상훈련
     재훈련
     직훈련
 613 교육훈련 형태별 교육훈련비
     자체훈련
     탁훈련
     공동훈련
 614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62 교육훈련 인원과 시간
 621 교육훈련기간별 직 별․성별 교육훈련 인원
 622 6개월이상 장기연수 인 직 별․성별 교육훈련 인원
 623 산업체부설학교  특별학 에 재학 인 인원(12월31일)
 624 산업체 탁교육  기술 학에 재학 인 인원(12월31일)
 625 교육훈련세부형태별 직 별․성별 교육훈련 시간

63 실습
 631 공고생 장훈련(2+1) 인원 

7. 노사 계 71 노동조합
 711 직 별 성별 조합원수(12월31일)
 712 당해 노동조합과의 회의시간
 713 당해 노동조합과의 회의수 
 714 당해 기업에서 체결된 단체 약의 서명일과 목   내용
 715 당해 노동쟁의 발생건수
 716 당해 쟁의행 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717 당해 부당노동행  구제신청건수
 718 당해 부당노동행  구제명령건수

72 노사 의회
 721 근로자 원 입후보자인원
 722 노사 의회 구성인원
 723 노사 의회  원회와의 회의시간
 724 노사 의회  원회와의 회의 수
 725 당해 노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의결일과 목   내용

73 정보와 커뮤니 이션
 731 고충처리건수
 732 인사상담건수
 733 사기조사회수
 734 제안건수
 735 기타 커뮤니 이션제도 이용건수

74 정당한 차 
 741 표창유형별 표창자수
 742 징계유형별 징계자수 
 743 해고 이의제기 차 이용건수
 744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소송건수
 745 기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 로 한 소송건수
 746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 로 한 소송건수  
 747 당해 근로감독 에 의한 지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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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대한민국 노동통계조사현황

통계명칭
통계

종류
조사사항

작성

주기

승인

일자
간행물명 담당부서

1. 노동력 련 노동통계

매월노동통계
조사

지정
조사
(표본)

근로자 종류별 성별 근로자수, 노동일수, 
실근로시간수, 
정액  과 여액, 특별 여총액, 
임시  일용근로자에 한 사항

매월 68. 4.18.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

노동부
기획 리실
통계담당

사업체노동실태
조사

지정
조사
( 수)

종사원에 한 사항(종사상지 별 황),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황, 
월 여 황

연 68. 4.18.
사업체

노동실태조사
보고서

노동부
기획 리실
통계담당

노동력유동실태
조사

일반
조사
(표본)

종사원 이동 황, 입․이직자에 한 
개별 인 사항(성, 혼인상태, 연령, 종사
상 지 , 학력, 공분야, 직종, 기술기능
정도 등)

반기 71.10.14.
노동력유동
실태조사
보고서

노동부
기획 리실
통계담당

노동력수요동향
조사

일반
조사
(표본)

직종별 기술계근로자  기능계근로자의 
원, 부족인원, 감원 정인원, 공인자격
증 소지자  자격 미소지기능근로자수 

연 76. 7.12.
노동력수요
동향조사
보고서

노동부
기획 리실
통계담당

제조업고용동향 망
조사

일반
조사
(표본)

사업체개요, 단조사(생산액, 과근로
시간, 체근로자수, 상용근로자수, 임시
계 근로자수, 시간제근로자수), 생산액 
증감이유, 고용측면의 처방안, 인력과
부족 상황, 근로자채용계획, 고용조정 실
시상황

분기 95. 1.12.
제조업고용
동향 망조사
보고서

노동부
기획 리실
통계담당

세사업장 
근로실태조사

일반
조사
(표본)

▶ 사업체사항 : 사업체명, 조업일수, 임
인상, 생산품명, 사업체형태,근로자수, 
여계산기간

▶ 근로자사항 : 성명, 연령, 학력, 고용
형태, 입직경로, 근속년수, 실근로시간, 
임 산정기 , 월 여액, 특별 여액

연 94.10.24.
세사업장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노동부
기획 리실
통계담당

신규인력채용동태 
망조사

일반
조사
(표본)

국 100인이상 사업체의 직 별
채용계획  실 , 신규직원 채용선발 
기

연 79. 7.24.
신규인력채용
동태  망
조사

한국경총
조사부
경제조사과

소기업조업상황
조사

일반
보고

정상조업, 조업단축, 휴․폐업 황  조
업단축․휴․폐업의 사유

월 82. 8. 6. 소기업동향
소기업
앙회경제조
사부통계과

소제조업기술
개발 인력실태

조사

일반
조사
(표본)

기술개발동기, 담조직형태, 인력 황, 
투자규모, 애로사항  성과, 종업원 
황, 생산직 종업원수  부족인원 인력
난 극복 방법 등

2년 95. 7. 7.

소제조업기
술개발 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소기업
앙회경제조
사부통계과

장애인고용실태
조사

일반
조사
( 수)

성, 연령, 학력, 업종규모  유형등 별 
장애인 고용실태

연 96. 2.22.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보고서

노동부고용
정책실장애
인고용과

2. 임 련 노동통계

단신근로자생계비
조사

일반
조사
(표본)

단신가구의 가계부 기장방식에 의한
소득과 지출의 항목별 조사, 월간 가계
수지 총 표, 주요품목 소비  재고량, 
주거에 한 사항(소유형태, 집세액)

연 89. 2.20.
근로자생계비
조사결과
보고서

최 임
심의 원회

임 구조기본통계
조사 

지정
조사
(표본)

근로자 개인조사, 성, 연령, 혼인여부, 근
무형태, 학력, 직종, 직 , 기술기능정도, 
근무년수, 경력년수, 근무일수, 근로시간
(정상  과근무시간), 월 여(정액
여, 과 여)액, 연간특별 여액

연 68. 4.18.
임 구조기본
통계조사
보고사

노동부
기획 리실
통계담당



122 ❖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 인권보고지표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통계명칭
통계
종류

조사사항
작성
주기

승인
일자

간행물명 담당부서

사업체임 실태
조사

일반
조사
(표본)

▶ 사업체조사 : 사업체개요, 노동조합조
직여부, 임 인상에 한 사항등
▶개인조사 : 성별, 혼인상태, 학력, 연
령, 고용형태, 근속․경력년수, 임 산정
기 , 임 기 액, 월 여액, 연간특별
여액 등

연 89. 2.20.
임 실태분석
결과보고서

최 임
심의 원회

임 조정실태조사
일반
조사
(표본)

업, 제조업, 건설업 사업체 노동자의 
평균 임 인상률, 직 별 종업원수, 임
 수 , 임 인상 결정요인

연 76.10. 2.
임 조정실태
조사

한국경총
조사부
경제조사과

제조업근로자
모델별임 조사

일반
조사
(표본)

제조업체의 학력별․직종별․근속연수별 
표 자임 수 , 사무직․생산직에 한 
월 여액  상여 지 액 등

연 78. 4.27.
제조업근로자
모델별임
조사보고서

한상의
산업부
산업조사과

소제조업임
실태조사

일반
조사
(표본)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근로일수, 임
지 총액, 평균승진소요기간,
제조업 련직종 임 지 황 등

연 90. 9.22.
소제조업

임 실태조사
보고서

소기업
앙회경제조
사부통계과

건설업임 실태
조사

일반
조사
(표본)

공사  자, 원자력, 문화재 부문 등
에 한 직종별 임   임 상승요인 
등

반기 90.11.27.
건설업

임 실태조사
보고서

한건설
회 조사부
경제분석과

엔지니어링업체
임 실태조사

일반
조사
( 수)

활동주체 황, 인력보유 황, 기술자등
별 임 황 등

연 94. 7.23.
엔지니어링
업체임 실태
조사보고서

한국엔지니
어링진흥
회 정책실
사업부

3. 산업재해 련 노동통계

산업재해조사
일반
보고

재해유발자 인 사항, 일시, 재해자수, 
재해원인, 발생형태․부 , 장해종류

수시 77. 2.17. 산업재해분석
노동부
산업안 국
안 기획과

산재해통계
일반
보고

산재해 유형(붕괴, 낙반, 가스, 출수, 
화약 등)별 발생건수

월 76.11.30
산재해통계
연보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업진흥과

사업종류별보험
용징수상황보고

일반
보고

사업의 종류별 신규 용 사업장수,
소멸사업장수, 산재보험 징수결정, 수납
액  반환  지 액

분기 77. 2.17. 노동통계연감
노동부
노동보험국
보험징수과

산업재해보험 여
지 상황보고

일반
보고

업종별 여종류별 수 자수  수 건
수, 산업재해보험 여 지 액, 장애
여 지 황

월 86. 9.25. 노동통계연감
노동부
노동보험국
재해보상과

의료기 별진료비
지 황보고

일반
보고

요양환자수, 1일 평균진료비(입원, 통원), 
요양일수

분기 86. 9.25. 미발간
노동부
노동보험국
재해보상과

근로자건강진단
실시상황보고

일반
보고

일반, 특수검진별 상근로자  질병자 
황, 산업별 일반질병. 직업성
질병별 황

연 86. 9.25.
근로자건강
진단실시결과
분석

노동부
산업안 국
산업보건과

4. 노사 계 노동통계

노사 조실태조사
일반
조사
(표본)

노사 조실태  문제 , 노동조합
활동상황, 생산성, 임  등에 한
의식, 노사 의제 운 실태 등

수시 80. 5. 8.
노사 조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생산성
본부

연구조사부

5. 기업복지 련조건 노동통계

기업체노동비용 
실태조사

일반
조사
(표본)

여지 연인원, 여, 퇴직 ,모집
비, 교육훈련비,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
비, 기타 노동비용

연 82. 9. 6.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보고서

노동부
기획 리실
통계담당

자료 : 통계청, 통계목록, 1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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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대한민국 노동보고지표와 노동통계조사지표 등 비교 

항목 대한민국 노동보고지표 대한민국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대한민국 법적/제도적 근거

1. 고용

11
인원

111 직 별 직군별 체인원
    (12월31일)

▶ 매월노동통계조사
  - 상용근로자(성별)
    1) 생산근로자
    2) 리․사무  기술근로자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 근로자 종류별 구분
    (근로자 종류별․성별)
    1) 생산종사원
    2) 리, 사무  기술종사원
  - 종사상 지 별 종사원
    (종사상 지 별․성별)
    1) 상용근로자
    2) 임시  일용근로자
    3) 유 임원
    4) 개인업주
    5) 무 가족 종사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성별)
   1) 상용명의 근로자
   2) 임시․일용 명의 상용근로자
     (계 근로자)
▶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조사
 - 성별 종사상지 별
    1) 상용근로자수
    2) 임시 일용근로자수
    3) 수습근로자수

▶ 고용정책기본법
 - 인력의 수 동향 등에 한 
   자료의 작성(동법 제10조)

112 당해 직 별 월평균인원
▶ 고용정책기본법
 - 인력의 수 동향 등에 한 
   자료의 작성(동법 제10조)

113 직 별 상용인원(12월31일)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 성별 상용근로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 성별 상용명의 근로자
▶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조사
 - 성별 상용근로자수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성별 상용근로자수

▶ 고용정책기본법
 - 인력의 수 동향 등에 한 
   자료의 작성(동법 제10조)

114 직 별 계약직인원(12월31일)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 성별 임시  일용근로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 성별 임시․일용명의상용근로자
▶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조사
 - 성별 임시 일용근로자수

▶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한 법률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동법 제4조)

115 성별 직 별 체인원  
   (12월31일)

▶ 매월노동통계조사
 - 성별 근로자종류별 상용근로자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 성별 근로자종류별 종사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 성별 상용근로자
▶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조사
 - 성별 종사상지 별 근로자수
▶ 사회지표
 - 여성 리직종사자 비율(4-13)

▶ 고용정책기본법
 - 인력의 수 동향 등에 한 
   자료의 작성(동법 제10조)
 - 여성의 고용 진지원
   (동법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 지
   (동법 제7조)
 - 교육․배치  승진에서의
   차별 지(동법 제10조)
 - 정년․퇴직  해고에서
   의 차별 지(동법 제11조)

116 연령별 직 별․성별 체
    인원(12월31일)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 연령별 성별 종사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 연령계층별 성별 상용근로자수
▶ 사회지표
 - 고령취업자 구성비(4-5)

▶ 고령자고용 진법
 - 사용자의 고령자고용노력
   의무(동법 제12조)
▶ 고용보험법
 - 고령자 등 고용 진의 지원  
   (동법 제23조)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 소기업체의 청년고용 진
   지원(동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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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근속년수별 직 별․성별 
    체인원(12월31일)

▶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개인조사
 - 개인별 근속년수
▶ 사회지표
 - 장기근속비율(4-8)
 - 성별 근속연수 격차(4-56)

▶ 고용정책기본법
 - 인력의 수 동향 등에 한 
   자료의 작성(동법 제10조)

118 학력별 직 별․성별 체
    인원(12월31일)

▶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개인조사
 - 개인별 학력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입이직자조사
 - 개인별 학력

▶ 고용정책기본법
 - 인력의 수 동향 등에 한 
   자료의 작성(동법 제10조)

119 국 별 직 별․성별 체
    인원(12월31일)
    한국..........
    외국인............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 특별고용에 한 사항  
   성별 외국인근로자수
▶ 사회지표
 - 외국인근로자수  비율(4-7)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한 법률
  - 근로계약(동법 제9조)

12
외부
근로자

121 외부근로자 체인원
    (12월31일)

▶ 견근로자보호등에 한 
   법률
  - 근로자 견계약의 내용등
   (동법 제20조)

122 당해 실습생(1주이상) 
     월평균인원
     (공고실습생, 인턴사원 등)

▶ 공고생 2+1 산학 동훈련
▶ 인턴사원제도

123 당해 외국인연수생 
    월평균인원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 특별고용에 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수(성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한 법률
  - 근로계약(동법 제9조)

124 당해 견근로자 월평균인원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 특별고용에 한 사항  
    견근로자수(성별)
▶ 사회지표
   - 견근로자 비율(4-12)

▶ 견근로자보호등에 한 
   법률
  - 근로자 견계약의 내용등
   (동법 제20조)

125 당해 견근로자 
    평균근무기간

▶ 견근로자보호등에 한 
   법률
  - 견기간(동법 제6조)

13
당해 
채용
인원 

131 불확정기간계약된 직 별 
    성별 채용인원  

▶ 매월노동통계조사
 - 상용근로자 근로자종류  성별 
   당월입직자수  신규채용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 상용명의근로자 성별 신규로 채
   용된 자 
▶ 사회지표
 - 노동이동률(입직률)(4-18)

▶ 고용정책기본법
  - 여성의 고용 진 지원
    (동법 제17조)
▶ 고용보험법
  -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동법 제13조)
  - 고용창출의 지원
    (동법 제20조)

132 확정기간계약된 직 별 성별    
  채용인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 임시․일용명의상용근로자 
   성별 신규로 채용된 자

▶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한 법률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동법 제4조)133 계 근로자 성별 채용인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 계 근로자 신규로 채용된 자

134 25세미만 직 별 성별 채용
    인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입직자조사
 - 개인별 연령

▶ 고용정책기본법
  - 청소년의 고용 진의 지원
    (동법 제18조)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 소기업체의 청년고용 진
    지원(동법 제7조)

135 55세이상 직 별 성별 채용
   인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입직자조사
 - 개인별 연령
▶ 사회지표
 - 고령자 재고용비율(4-27)

▶ 고용정책기본법
 - 고령자등의 고용 진의 지원
   (동법 제16조)
▶ 고령자고용 진법
 - 사용자의 고령자고용노력
   의무(동법 제12조)
▶ 고용보험법
 - 고령자 등 고용 진의 지원  
   (동법 제23조)

14
당해 
이직
인원

141 근속년수별 직 별․성별 
    체이직인원
 

▶ 매월노동통계조사
 - 상용근로자 근로자종류  성별
   당월이직자수  해고․퇴직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 상용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별 
   퇴직 는 해고된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이직자조사
 - 개인별 성별 직 별 근속년수별 
▶ 사회지표
 - 노동이동률(이직률)(4-18)
 - 성별 이직률비(4-58)

▶ 고용보험법
 - 이직의 확인(동법 제16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정년․퇴직  해고차별 지
   (동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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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직 별 성별 의원퇴직인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이직자조사
 - 개인별 직 별 성별 의원퇴직
  (1) 타사로의 직
  (2) 자기사업  기타
  (3) 결혼, 출산, 육아  가사
  (4) 군입 , 진학 

▶ 고용보험법
 - 이직의 확인(동법 제16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정년․퇴직  해고차별 지
   (동법 제11조)

143 직 별 성별 고용계약기간의 
    만료인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이직자조사
 - 개인별 직 별 성별 고용계약
   기간의 만료

▶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한 법률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동법 제4조)

144 직 별 성별 정년퇴직과 조기
    퇴직인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이직자조사
 - 개인별 직 별 성별 정년퇴직

▶ 고용보험법
 - 이직의 확인(동법 제16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정년․퇴직  해고차별 지
   (동법 제11조)

145 직 별 성별 수습기간 의 
    이직인원

▶ 근로기 법 
 - 고해고의 용 외
   (동법 제35조)
 5) 수습사용 인 근로자

146 직 별 성별 사업경 상의 
    해고인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이직자조사
 - 개인별 직 별 성별 사업경 상    
 해고 

▶ 근로기 법 
 - 해고 등의 제한
   (동법 제23조)
 - 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동법 제24조)
▶ 고용정책기본법
 - 사업주의 고용조정의 지원등
   (동법 제26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정년․퇴직  해고차별 지
   (동법 제11조)
▶ 고용보험법
 - 이직의 확인(동법 제16조)
 - 고용조정의 지원
   (동법 제21조)

147 직 별 성별 근로자귀책사유 
    해고인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이직자조사
 - 개인별 직 별 성별 근로자귀책
   사유 해고 

▶ 근로기 법 
 - 해고 등의 제한
   (동법 제23조)
▶ 고용보험법
 - 이직의 확인(동법 제16조)

148 직 별 성별 다른사업장으로
    의 출인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 상용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별 
   동일회사내의 출자

149 사망인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이직자조사
 - 개인별 직 별 성별 사망, 상병

▶ 고용보험법
 - 이직의 확인(동법 제16조)

15 
당해 
승진과 
환
배치

151 직 별 성별 승진 인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교육․배치  승진에서의
   차별 지(동법 제10조)

152 직 별 성별 승진자 평균승진  
    년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교육․배치  승진에서의
   차별 지(동법 제10조)

153 직 별 성별 환배치 인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교육․배치  승진에서의
   차별 지(동법 제10조)

154 직 별 성별 환배치자 평균
    체류 년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교육․배치  승진에서의
   차별 지(동법 제10조)

16 
당해 
휴업

161 당해 부분휴업에 처한 근로자수 ▶ 근로기 법
 - 휴업수당(동법 제46조)
▶ 고용보험법
 - 고용조정의 지원
   (동법 제21조) 

162 당해 부분휴업에 해당하는 
    체 시간
  휴업수당을 받은 시간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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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애인

171 12월31일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인원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인고용
   황 
▶ 사회지표
  - 장애인고용비율(4-28)
  - 장애인 의무고용 수율(10-43)

▶ 고용정책기본법
 - 고령자등의 고용 진의 지원
   (동법 제16조)
   2. 장애인
▶ 장애인고용 진 직업재활법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동법 제28조)

172 12월31일 산재사고에 의한 
    성별 장애인원

18
결근율

181 직 별 체 결근일

▶ 매월노동통계조사
  - 실출근일수
    1) 실정상출근일수
    2) 실휴일근로일수
▶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개인조사
  - 실근로일수
    1) 정상실근로일수
    2) 휴일실근로일수
▶ 소규모기업체근로실태조사
  - 출근일수
▶ 사회지표
  - 월평균근로일수(4-34)

▶ 근로기 법
 - 휴일(동법 제55조)
 - 연차유 휴가(동법 제60조)

182 직 별 질병에 의한 결근일
▶ 근로기 법
 - 연차유 휴가(동법 제60조)

183 직 별 결근기간별 질병 결근일
▶ 근로기 법
 - 연차유 휴가(동법 제60조)

184 직 별 산재사고로 인한 결근일 ▶ 근로기 법
 - 연차유 휴가(동법 제60조)

185 직 별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결근일

▶ 근로기 법
 - 연차유 휴가(동법 제60조)

186 직 별 유 휴가로 인한 결근일
▶ 근로기 법
 - 연차유 휴가(동법 제60조)

187 직 별 병역  공무로 인한 
    결근일

▶ 근로기 법
 - 연차유 휴가(동법 제60조)

188 직 별 무단결근일
▶ 근로기 법
 - 연차유 휴가(동법 제60조)

189 직 별 기타원인으로 인한 
    결근일

▶ 근로기 법
 - 연차유 휴가(동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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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

21 
임
총액

211 직 별․성별 연간임 총액

▶ 매월노동통계조사
 - 정액  과 여액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여총액(세 포함)

▶ 근로기 법
 - 임 (동법 제43조)
 - 임 장(동법 제4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동일가치 동일임
   (동법 제8조)

212 직 별․성별 연간 정액 여
    총액(기본 , 통상 수당,
    기타수당 구분)

▶ 매월노동통계조사
 - 월정액 여
   (1) 기본
   (2) 통상 수당
   (3) 기타수당
▶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개인조사
 - 개인별 월정액 여
   (1) 기본
   (2) 통상 수당
   (3) 기타수당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정액  과 여(12개월합계)
▶ 사회지표
 - 기본 비율(4-42)

▶ 근로기 법
 - 임 (동법 제43조)
 - 임 장(동법 제4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동일가치 동일임
   (동법 제8조)

213 직 별․성별 연간 과 여
    총액 

▶ 매월노동통계조사
 - 월 과 여
▶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개인조사
 - 개인별 월 과 여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정액  과 여(12개월합계)

▶ 근로기 법
 - 임 (동법 제43조)
 - 임 장(동법 제4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동일가치 동일임
   (동법 제8조)

214 직 별․성별 연간 상여 등
    특별 여총액

▶ 매월노동통계조사
 - 특별 여액
 - 내역별특별 여
  (1) 상여 등 특별 여
  (2) 승 , 임 인상 등의 소
     추 분 
  (3) 기타
▶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개인조사
 - 개인별 연간특별 여액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상여 등 특별 여(1년간)

▶ 근로기 법
 - 임 (동법 제43조)
 - 임 장(동법 제4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동일가치 동일임
   (동법 제8조)

215 직 별․성별 연간 성과배분
    특별 여총액

▶ 매월노동통계조사
 - 성과배분특별 여
 - 내역별특별 여
  (4) 성과배분특별 여

▶ 근로기 법
 - 임 (동법 제43조)
 - 임 장(동법 제4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동일가치 동일임
   (동법 제8조)

216 직 별․성별 연간 평균임

▶ 노동통계연감
 - 직종별․경력년수별․성별 
   월평균임 (42)
 - 직종별․성별․학력별 
   월평균임 (43)

▶ 근로기 법
 - 임 (동법 제43조)
 - 임 장(동법 제4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동일가치 동일임
   (동법 제8조)

217 직 별․성별 월 평균임

▶ 노동통계연감
 - 직종별․경력년수별․성별 
   월평균임 (42)
 - 직종별․성별․학력별 
   월평균임 (43)

▶ 근로기 법
 - 임 (동법 제43조)
 - 임 장(동법 제4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동일가치 동일임
   (동법 제8조)

218 연간 성별․평균임 계층별 
수령 인원

▶ 노동통계연감
 - 성별․임 계층별․직종별 근로
   자수(40) 

▶ 근로기 법
 - 임 (동법 제43조)
 - 임 장(동법 제4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동일가치 동일임
   (동법 제8조)

219 매월 임 총액  지 인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신고서
 - 월별 총인원과 지 한 임 총액

▶ 근로기 법
 - 임 (동법 제43조)
 - 임 장(동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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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
계층

221 상  10%와 하  10%의 
    월평균임  차
   (하  10%의 월평균임 을 
    100으로함) 

▶ 사회지표
 - 최 임 의 상  수 (4-39)
 - 임 계층별 임 수
    (지니계수)(4-40)

▶ 최 임 법
 - 최 임 의 효력
   (동법 제6조)

222 직 별․성별 인당 연간임 의
    지수
    (최하  직 을 100으로 함)

▶ 사회지표
 - 임 수   평균임 지수  
    (4-38)
 - 직종별 평균임 격차(4-44)
 - 성별 평균임 격차(4-4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동일가치 동일임
   (동법 제8조)

23 
임
계산
방식

231 직 별 연 제 인원

232 생산직 월 제 인원

233 생산직 시 ․일 제 인원

24 
제수당

241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지불되는 법정수당, 유 휴일
    수당  유 휴가수당
  산재보상
  해고 고수당
  휴업수당
  주휴수당
  토요격주휴무수당
  유 휴일수당
  연차유 휴가수당
  안식년수당
  유 산 후휴가수당
  군복무 등 공무수당
  경조휴가수당
  정년퇴직수당

▶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조사
 - 여항목의 수당  지 기

▶ 근로기 법
 - 요양보상(동법 제78조)
 - 휴업보상(동법 제79조)
 - 장해보상(동법 제80조)
 - 유족보상(동법 제82조)
 - 장의비(동법 제83조)
 - 일시보상(동법 제84조)
 - 해고 고수당(동법 제26조)
 - 휴업수당(동법 제46조)
 - 휴일(동법 제55조)
 - 연차유 휴가(동법 제60조)
 - 임산부의 보호(동법 제74조)

242 과근로로 인한 보상성격의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조사
 - 여항목의 수당  지 기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해고 고수당

▶ 근로기 법
 -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동법 제56조)

243 종업원을 한 기타제수당
  특수작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휴가비
  기타

▶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조사
 - 여항목의 수당  지 기

25 
외부
근로자 
지
총액

251 당해 인력공 의 댓가로 외부
    기업에게 지 한 액
   견근로자 공 기업
   기타 기업

▶ 견근로자보호등에 한 
   법률
 - 근로자 견계약의 내용
   11. 근로자 견의 가
   (동법 제20조)

26 
퇴직

261 퇴직일시  지 총액  지
    인원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퇴직일시  지 총액
 - 퇴직일시  지 인원

▶ 근로기 법
 - 퇴직 여제도(동법 제34조)
▶ 근로자퇴직 여보장법
 - 퇴직 제도의 설정
   (동법 제8조)
 - 퇴직연 제도의 설정
   (동법 제12조, 제13조)
 

262 사외퇴직  립 총액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사외퇴직 립총액 

263 당해 연간사외퇴직  립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연간사외퇴직 립

264 퇴직  도정산총액  지
    인원

265 퇴직연  보험료총액  상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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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리후생

31 
복리
후생비
총액

311 연간 복리후생비총액
▶ 근로자복지기본법
 - 사업주  노동조합의 책무
   (동법 제5조)

312 연간 평균복리후생비
▶ 노동통계연감
 - 노동비용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45)

▶ 근로자복지기본법
 - 사업주  노동조합의 책무
   (동법 제5조)

32 
물
지
비용

321 물지 비용총액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물지 총액

322 자사제품을 지 한 경우의 비용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자사제품의 물지 액

33 법정
복리비

근로자
부담분
제외

331 법정복리비총액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법정복리비 총액
   (근로자 부담분 제외)
▶ 노동통계연감
 -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복리비(46)

▶ 근로기 법
▶ 고용보험법
▶ 건강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연 법
▶ 장애인고용 진에 한법률

332 고용보험료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고용보험료

▶ 보험료징수법
 - 보험료(동법 제13조)

333 국민건강보험료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 보험료(동법 제62조)

334 산재보험료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산재보험료

▶ 보험료징수법
 - 보험료(동법 제13조)

335 연 보험료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연 보험료

▶ 국민연 법
 - 연 보험료의 징수
   (동법 제88조)

336 장애인고용부담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장애인고용부담

▶ 장애인고용 진에 한법률
 - 장애인고용부담 의 납부 등
   (동법 제33조)

337 기타법정복리비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기타법정복리비

▶ 근로기 법
 - 재해보상(동법 제8장)

34 
법정외
복리비

341 법정외복리비
  주거에 한 비용
  의료․보건에 한 비용
  식사에 한 비용
  문화․체육․오락에 한 비용
  보험료 지원
  경조 등의 비용
  재형 축 등의 장려
  학비보조의 비용
  보육비 지원
  근로자휴양에 한 비용
  종업원지주제도 지원
  기타 법정외 복리비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법정외 복리비
   (1) 주거에 한 비용
   (2) 의료․보건에 한 비용
   (3) 식사에 한 비용
   (4) 문화․체육․오락에 한 비용
   (5) 보험료 지원
   (6) 경조 등의 비용
   (7) 재형 축 등의 장려
   (8) 학비보조의 비용
   (10) 보육비 지원
   (11) 근로자휴양에 한 비용
   (12) 종업원지주제도 지원
   (13) 기타 법정외 복리비
▶ 노동통계연감
 -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외복리비(47)

▶ 보험료징수법
 - 보험료(동법 제13조)
 - 사업주  노동조합의 책무
   (동법 제5조)
 - 근로자의 주거안정
   (동법 제2장)
 - 근로자의 생활안정  재산
   형성(동법 제3장)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동법 제4장)
 - 우리사주제도(동법 제5장)
 - 근로자복지시설에 한 지원
   (동법 제6장)

342 년간사내복지기  신규  
    추가출연기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법정외복리비  
   (9) 년간사내복지기  신규 는 
   추가출연기

▶ 사내근로복지기 법
 - 기 의 조성
   (동법 제13조)

343 사내근로복지기  출연  
    총액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법정외복리비 
   사내근로복지기 출연 총액

▶ 사내근로복지기 법
 - 기 의 조성
   (동법 제13조)

35 
보육
시설
설치  
운

351 보육시설설치  운
▶ 사회지표
 - 보육시설 수  보육아동 황
   (10-3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법률
 - 직장보육시설설치  지원
   (동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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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 보건

41 
안
사고

411 사고자수

▶ 노동부
 - 도수율․강도율  천인율
▶ 노동통계연감 
 - 산업( 분류)별 재해건수  
   재해자수(81)

▶ 산업안 보건법
 - 정부의 책무(동법 제4조) 
  7. 산업재해에 한 조사  
    통계의 유지․ 리에 한 
    사항
 - 사업주의 의무, 보고의 의무
   (동법 제5조, 제10조)
 - 안 보건 리책임자
   (동법 제13조)
  7. 산업재해에 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한 사항

412 사고도수율
    사고 수....
    실근로시간수....
    사고도수율....
    (사고수x10

6
)÷실근로시간수

▶ 노동부
 - 도수율․강도율  천인율
▶ 노동통계연감 
 - 재해강도율  도수율(79)
 - 산업( 분류)별 재해건수  
   재해자수(81)
▶ 사회지표
 - 재해발생률(4-53)

413 사고강도율
    손실근로일수....
    실근로시간수....
    사고강도율.... 
(손실근로일수x10

3
)÷실근로시간수

▶ 노동부
 - 도수율․강도율  천인율
▶ 노동통계연감 
 - 재해강도율  도수율(79)

414 천인율
    (재해자수x10

3
)÷실근로자수

▶ 노동부
 - 도수율․강도율  천인율

415 외부근로자 사고자 수

▶ 견근로자보호등에 한
   법률
 - 근로자 견계약 
  10. 안   보건에 한 사항
   (동법 제20조)

416 사고근로자에게 지 한 산재
    보상

▶ 노동통계연감
 - 산업( 분류)별 산재보험 여
   지 액(6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보험 여(동법 제3장)

417 사고근로자에게 지 한 회사
    보상

418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료
    총액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산재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신고서
▶ 노동통계연감
 - 산업별 산재보험요율(75)
 - 산재보험료 징수결정액  수납액
   (74)

▶ 보험료징수법
 - 보험료(동법 제3장)

42 
원인별 
사고
분류

421 심각한 험 요인에 의한 
    사고 수 ▶ 산업안 보건법

 - 정부의 책무(동법 제4조) 
  7. 산업재해에 한 조사  
    통계의 유지․ 리에 한 
    사항
 - 사업주의 의무, 보고의 의무
   (동법 제5조, 제10조)
 - 안 보건 리책임자
   (동법 제13조)
  7. 산업재해에 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한 사항

422 낙하와 련된 사고 수

423 기계로 야기된 사고 수
   (상기 언 된 험과 련된 
   사고제외)

424 교통-운반- 장 련 사고 수

425 움직이는 물건, 물체, 미립자
    에 의한 사고 수

426 기타 경우 

43 
특성별 
사고자
분류

431 사고정도별 직 별 사고자 수

▶ 노동부
 - 재해정도별 재해발생 황
▶ 노동통계연감 
 - 산업( 분류)별 재해건수  
   재해자수(81)
▶ 사회지표
 - 산재사망률(4-54)

▶ 산업안 보건법
 - 정부의 책무(동법 제4조) 
  7. 산업재해에 한 조사  
    통계의 유지․ 리에 한 
    사항
 - 사업주의 의무, 보고의 의무
   (동법 제5조, 제10조)
 - 안 보건 리책임자
   (동법 제13조)
  7. 산업재해에 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한 사항

432 성별 사고자 수 ▶ 노동부
 - 성별 재해발생 황

433 연령별 사고자 수 ▶ 노동부
 - 연령별 재해발생 황

434 입사근속기간별 사고자 수 ▶ 노동부
 - 입사근속기간별 재해발생 황

435 시간별 사고자 수 ▶ 노동부
 - 시간 별 재해발생 황

436 요일별 사고자 수 ▶ 노동부
 - 요일별 재해발생 황

437 월별 사고자 수 ▶ 노동부
 - 월별 재해발생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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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안
리
비용

441 당해 안 교육 직 별 인원
▶ 노동부
 - 안 보건교육 실시 황

▶ 산업안 보건법
 - 안 보건교육
   (동법 제31조)
 - 리책임자등에 한 교육
   (동법 제32조)

442 지난해 제출한 안 개선계획 
    실 율

▶ 노동부
 - 안 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사업장 
   기술지도 결과
 - 안 보건진단 실

▶ 산업안 보건법
 - 유해․ 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동법 제48조)
 - 안 ․보건진단
   (동법 제49조)
 - 공정안 보고서의 제출등
   (동법 제49조의2)
 - 안 보건개선계획
   (동법 제50조)

443 당해 안 리비용
▶ 산업안 보건법
 - 안 상의 조치(동법 제23조)

45 
작업
환경

451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직 별 
    체인원

▶ 산업안 보건법
 - 보건상의 조치(동법 제24조)
 - 유해물질의 표시
   (동법 제39조)
 - 물질안 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등(동법 제41조)
 - 작업환경의 측정
   (동법 제42조)
 - 작업환경측정 상작업장 등
   (동법시행규칙 제93조)

452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직 별 
    인원

453 고열작업에 종사하는 직 별 
    인원

454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직 별 
    인원

455 화학물질작업에 종사하는 
    직 별 인원

456 당해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
    환경개선 지  건수

▶ 노동부
 - 작업환경측정 실시 황
 - 안 보건진단 실

▶ 산업안 보건법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동법시행규칙 제94조)

457 지난해 제출한 작업환경개선
    계획 실 율 

▶ 노동부
 - 작업환경측정 실시 황
 - 안 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사업장 
   기술지도 결과

▶ 산업안 보건법
 - 유해․ 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동법 제48조)
 - 안 ․보건진단
   (동법 제49조)
 - 공정안 보고서의 제출등
    (동법 제49조의2)
 - 안 보건개선계획
   (동법 제50조)

458 당해 작업환경측정비용
▶ 산업안 보건법
 - 작업환경측정등
   (동법 제42조)

459 당해 작업환경개선비용
▶ 산업안 보건법
 - 작업환경측정등
   (동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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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건강
진단  
보건
리

461 채용시 건강진단 근로자 수 

▶ 노동부
 - 건강진단 실시 황
▶ 노동통계연감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상황(78)

▶ 산업안 보건법
 - 건강진단(동법 제43조)
 - 근로자 건강진단
   (동법시행규칙 제5편 제2장)  

462 일반건강진단 직 별 인원

▶ 노동부
 - 건강진단 실시 황
▶ 노동통계연감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상황(78)

463 특수건강진단 직 별 인원

▶ 노동부
 - 건강진단 실시 황
▶ 노동통계연감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상황(78)

464 재검진 근로자 직 별 인원

▶ 노동부
 - 건강진단 실시 황
▶ 노동통계연감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상황(78)

465 질병별 일반병유소견자 수 ▶ 노동부
 - 질병별 일반병유소견건수 황

▶ 산업안 보건법
 - 건강진단(동법 제43조)
 - 건강진단결과의 보고등
   (동법시행규칙 제105조)  466 질병별 직업병유소견자 수

▶ 노동부
 - 직업병 유소견건수 황
▶ 노동통계연감
 - 질병종류별 직업병유소견건수(80)
▶ 사회지표
 - 직업병유병근로자율(4-52)

467 건강상 이유로 작업 환된 
    근로자 수

▶ 산업안 보건법
 - 건강진단(동법 제43조)
 - 건강진단결과의 보고등
   (동법시행규칙 제105조)  
 - 산업보건의(동법 제17조)
 - 산업보건의의 직무등
   (동법시행령 제22조)

468 당해 건강진단비용 

▶ 산업안 보건법
 - 건강진단(동법 제43조)
 - 건강진단비용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47 
산업
보건의
(의사인 
보건
리자 
포함)

471 산업보건의가 사업장에서 
    분석과 개입에 할애한 시간

▶ 산업안 보건법
 - 보건 리자 등
   (동법 제16조)
 - 산업보건의(동법 제17조)
 - 산업보건의의 직무등
   (동법시행령 제22조)

472 산업보건의의 상담에 의하여 
    일반병에 이환된 것으로 밝
    진 근로자 수

473 산업보건의의 상담에 의하여 
    직업병에 이환된 것으로 밝
    진 근로자 수

474 산업보건의의 상담에 의하여 
    작업 환된 근로자 수

48 
산업
안
보건
원회

481 산업안 보건 원회 회의수

▶ 산업안 보건법
 - 상시 100인이상 산업안
   보건 원회설치  상시 
   1000인이상 별도의 산업
   안 보건 원회설치 
   (동법 제19조, 동법시행
   령 제25조) 
 - 산업안 보건 원회 회의
   매 3월마다 정기회의 개최,
   임시회의 개최가능
   (동법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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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작업조건 

51 
근로
시간

511 규정된 주당평균 근로시간 ▶ 근로기 법
 - 근로시간(동법 제50조)

512 연간 직 별․성별 평균 정상
    근로시간수

▶ 매월노동통계조사
 - 실출근시간수
    1) 정상근로시간수
▶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개인조사
 - 실근로시간수
    1) 정상실근로시간수
▶ 노동통계연감
 - 직종별, 성별, 학력별 
    월근로시간수(43)
 - 직종별 월근로시간수(44)
▶ 사회지표
 - 성별 근로시간 격차(4-57)

▶ 근로기 법
 - 근로시간(동법 제50조)

513 연간 직 별․성별 평균 과
    근로시간수

▶ 매월노동통계조사
 - 실출근시간수
   2) 과근로시간수
▶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개인조사
 - 실근로시간수
   2) 과실근로시간수 
▶ 사회지표
 - 성별 근로시간 격차(4-57)

▶ 근로기 법
 - 연장근로의 제한
    (동법 제53조)
 - 휴게(동법 제54조)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동법 제56조)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동법 제58조)

514 선택  근로시간제 직 별 
    인원

▶ 사회지표
 - 재택근로자 비율(4-11)

▶ 근로기 법 
 - 선택  근로시간제
   (동법 제52조)

515 단시간근로자 직 별․성별 
    인원
  1주당 15시간미만 인원
  1주당 15-31시간미만 인원
  1주당 31-44시간미만 인원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 특별고용에 한 사항  
   성별 단시간근로자수
 1) 1주당 15시간미만 근로자
 2) 1주당 15-31시간미만 근로자
 3) 1주당 31-44시간미만 근로자 
▶ 사회지표
 - 트타임근로자 비율(4-10)

▶ 근로기 법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동법 제18조)
▶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한 법률
 - 단시간근로자의 과근로
   제한(동법 제6조)

516 연간 유 휴일 수 ▶ 근로기 법
 - 휴일(동법 제55조)

517 연간 평균유 휴가일 수 ▶ 사회지표
 - 연간 평균유 휴가일수(4-35)

▶ 근로기 법
- 연차유 휴가(동법제60조)

518 일년내내 일주에 이틀연속의 
    휴일혜택을 받은 직 별 인원 

519 연차유 휴가보상수당을 받은 
    직 별 인원 

▶ 근로기 법
 - 연차유 휴가(동법제60조)

52 
근로
조직과 
내용

521 조단 로 근무하는 직 별 
    인원 :
    고정된 조
    교  조

▶ 매월노동통계조사
 - 근무형태(교 제)에 한 사항
    1) 교 제실시여부
    2) 교 제 상
      ( 체근로자, 생산근로자, 
       사무직근로자)
    3) 교 실시방법
      ① 2교 제, ② 3교 제
▶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개인조사
 - 정상근무자  교 제 실시여부
    1) 교 제실시하지않음
    2) 2교 제, 3) 3교 제
    4) 격일제 

▶ 고용보험법
 - 고용창출의 지원
   (동법 제20조)
 - 교 제 환지원
   (동법 시행령 제14조) 

522 교 조에 근무하는 50세이상의 
    직 별 인원

523 생산라인작업과 같은 반복 인 
    일에 종사하는 직 별 성별 인원

53 
근로
조직의 
변형

531 내용개선을 한 근무조직의 
    변형시도

▶ 고용보험법
 - 고용창출의 지원
   (동법 제20조)
 - 교 제 환지원
   (동법 시행령 제14조) 



134 ❖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 인권보고지표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항목 대한민국 노동보고지표 대한민국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대한민국 법적/제도적 근거

6. 교육훈련

61 
교육
훈련비
총액

611 연간교육훈련비총액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교육훈련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포함) ▶ 고용보험법

 - 사업주에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동법 제27조)
 - 비용지원의 기  등
   (동법 제28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국가  사업주 등의 책무
   (동법 제4조)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동법 제20조)

612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비
    양성훈련
    향상훈련
    재훈련
    직훈련

▶ 노동부
 - 훈련과정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   

613 교육훈련형태별 교육훈련비
    자체훈련....
    탁훈련....
    공동훈련....

▶ 노동부
 - 훈련형태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  

614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 고용보험법
 - 사업주에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동법 제27조)
 - 비용지원의 기  등
   (동법 제28조)

62 
교육
훈련 
인원과 
시간

621 교육훈련기간별 직 별․성별 
    교육훈련 인원

▶ 사회지표
 - 직업훈련자수(4-30)
 - 재훈련수료자 지수(4-31)
 - 직훈련수료자 지수(4-32)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국가  사업주 등의 책무
   (동법 제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명부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622 6개월이상 장기연수 인 직 별

    ․성별 교육훈련 인원

623 산업체부설학교  특별학
    에 재학 인 인원(12월31일)

▶ 노동통계연감
 - 학교 별 산업체 부설학교  
   야간특별학  황(66)

▶ 노동부
 - 산업체부설학교  특별
   학 제도

624 산업체 탁교육  기술 학
    에 재학 인 인원(12월31일)  

▶ 노동부
 - 산업체 탁교육제도  
   특별학 제도 

625 교육훈련세부형태별 직 별․
    성별 교육훈련 시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국가  사업주 등의 책무
   (동법 제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명부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63 
실습

631 공고생 장훈련(2+1) 인원 
▶ 노동부
 - 공고생 장훈련(2+1)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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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대한민국 노동보고지표 대한민국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대한민국 법적/제도적 근거

7. 노사 계

71 
노동
조합

711 직 별 성별 조합원 수
    (12월31일)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 성별 노동조합 조합원수 
▶ 노동력수요동향조사표
 - 성별 노동조합 조합원수
▶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조사
 - 성별 노동조합 조합원수
▶ 노동통계연감
 -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 사회지표
 - 노동조합조직률(4-59)

▶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 노동조합(동법 제2장)

712 당해 노동조합과의 회의 시간 ▶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 교섭 등의 원칙
   (동법 제30조)713 당해 노동조합과의 회의 수 

714 당해 기업에서 체결된 단체
    약의 서명일과 목   내용

▶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 단체 약의 작성
    (동법 제31조)

715 당해 노동쟁의 발생 건수
▶ 노동통계연감
 - 노사분규발생건수(59)

▶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 조정의 치(동법 제45조)

716 당해 쟁의행 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

▶ 노동통계연감
 - 월별 근로손실일수(60)

▶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 쟁의행 (동법 제4장)

717 당해 부당노동행  구제신청
    건수

▶ 앙노동 원회
 - 사건유형별 정결과
 - 행정소송 사건 처리 황 
▶ 노동통계연감
 - 노동 원회 사건처리건수(61)

▶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 
 - 부당노동행 (동법 제6장)718 당해 부당노동행  구제명령

    건수

72 
노사
의회

721 근로자 원 입후보자인원

▶ 근로자참여  력증진에
   한 법률
 - 노사 의회근로자 원의선출
   (동법제6조)

722 노사 의회 구성인원
▶ 노동통계연감
 - 노사 의회 설치수(58)

▶ 근로자참여  력증진
   에 한 법률
 - 의회의 구성(동법 제6조)

723 노사 의회  원회와의 
    회의시간

▶ 근로자참여  력증진
   에 한 법률
 - 노사 의회 회의 : 
   매3월마다 정기회의 개최,
   임시회의 개최 가능
   (동법 제12조)
▶ 산업안 보건법
 - 산업안 보건 원회 회의
   매3월마다 정기회의 개최, 
   임시회의 개최가능
   (동법시행령 제25조)

724 노사 의회  원회와의 
    회의 수

725 당해 노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의결일과 목   내용

▶ 근로자참여  력증진
   에 한 법률
 - 노사 의회 의사항
   (동법 제19조)
 - 노사 의회 의결사항
   (동법 제20조)
 - 노사 의회 보고사항 등
   (동법 제21조)

73 
정보와 
커뮤니
이션

731 고충처리건수
▶ 근로자참여  력증진
   에 한 법률
 - 고충의 처리(동법 제27조)

732 인사상담건수

733 사기조사회수

734 제안건수

735 기타 커뮤니 이션제도 이용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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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정당
한 차 

741 표창유형별 표창자수

742 징계유형별 징계자수 

▶ 근로기 법 
 - 해고 등의 제한
   (동법 제23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동법 제28조)

743 해고 이의제기 차 이용건수

744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구제
신청  소송건수

▶ 앙노동 원회
 - 사건유형별 정결과
 - 행정소송 사건 처리 황 
▶ 노동통계연감
 - 노동 원회 사건처리건수(61)

745 기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
    로 한 소송건수

746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 로 한 
    소송건수  

747 당해 근로감독 에 의한 지도
    건수

▶ 노동부
 - 정기감독  수시감독 실

▶ 근로기 법 
 - 근로감독 의 권한
   (동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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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GRI의 지속가능성보고지표(G3) 중 노동 및 인권관련 지표

□ 노동여건 및 관행

○ 고용

   LA1 고용 유형, 고용 계약  지역별 인력 황

   LA2 직원 이직 건수  비율(연령층, 성별  지역별)

   LA3 임시직 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주사업장별)

○ 노사 계

   LA4 단체 교섭 용 상 직원 비율 

   LA5 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한 최소 통보 기간(단체 약에 명시 여부 포함)

○ 직장보건  안

   LA6 노사 공동 안  원회가 표하는 직원 비율

   LA7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업무 련 재해 건수(지역별)

   LA8 심각한 질병에 해 직원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한 교육, 훈련, 상담, 

방  험 리 로그램

   LA9 노동 조합과의 정식 약 상인 보건  안  사항

○ 교육  훈련

   LA10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LA11 지속 인 고용과 퇴직지원 지원을 한 직무 교육  평생 학습 로그램

   LA12 정기 성과평가  경력 개발 심사 상 직원의 비율

○ 다양성  평등한 기회 

   LA13 이사회  직원의 구성 황(성, 연령, 소수 계층 등 다양성 지표 기 )

   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간 기본  비율

 

□ 인권

○ 투자  조달 행

   HR1 인권 보후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약 건수  비율

   HR2 주요 공 업체  계약업체의 인권 심사 비율

   HR3 업무와 련한 인권 정책  차에 한 직원 교육 시수(교육이수 직원 비율 포함)

○ 차별 지

   HR4 총 차별 건수  련 조치 

○ 결사  단체 교섭의 자유

   HR5 결사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단된 업무분야  해당 권리를 보

장하기 한 조치

○ 아동노동

   HR6 아동 노동 발생 험이 높은 사업 분야  아동 노동 근 을 한 조치

○ 강제노동

   HR7 강제 노동 발생 험이 높은 사업 분야  강제 노동 근 을 한 조치 

○ 보안 행

   HR8 업무와 련한 인권 정책  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

○ 원주민 리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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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대한민국 노동보고지표와 GRI의 지속가능성보고지표 비교 

항목 대한민국 노동보고지표 GRI의 지속가능성보고지표

1. 고용

11
인원

111 직 별 직군별 체인원(12월31일)

EC7 주요 사업장의 지인 우선 채용 차  
지 출신 고  리자 비율

LA1 고용 유형, 고용 계약  지역별 인력 황
LA13 이사회  직원의 구성 황(성, 연령, 소수 

계층 등 다양성 지표 기 )
HR6 아동 노동 발생 험이 높은 사업 분야  

아동 노동 근 을 한 조치
HR7 강제 노동 발생 험이 높은 사업 분야  

강제 노동 근 을 한 조치 

112 당해 직 별 월평균인원

113 직 별 상용인원(12월31일)

114 직 별 계약직인원(12월31일)

115 성별 직 별 체인원(12월31일)

116 연령별 직 별․성별 체인원(12월31일)

117 근속년수별 직 별․성별 체인원(12월31일)

118 학력별 직 별․성별 체인원(12월31일)

119 국 별 직 별․성별 체인원(12월31일)
    한국..........
    외국인............

12
외부
근로자

121 외부근로자 체인원(12월31일)

122 당해 실습생(1주이상)월평균인원
     (공고실습생, 인턴사원 등)

123 당해 외국인연수생 월평균인원

124 당해 견근로자 월평균인원

125 당해 견근로자 평균근무기간

13
당해 
채용
인원 

131 불확정기간계약된 직 별 성별 채용인원  

132 확정기간계약된 직 별 성별 채용인원

133 계 근로자 성별 채용인원 

134 25세미만 직 별 성별 채용인원

135 55세이상 직 별 성별 채용인원

14
당해 
이직
인원

141 근속년수별 직 별․성별 체이직인원

LA2 직원 이직 건수  비율(연령층, 성별  지
역별)

142 직 별 성별 의원퇴직인원

143 직 별 성별 고용계약기간의 만료인원

144 직 별 성별 정년퇴직과 조기 퇴직인원

145 직 별 성별 수습기간 의 이직인원

146 직 별 성별 사업경 상의 해고인원

147 직 별 성별 근로자귀책사유 해고인원

148 직 별 성별 다른사업장으로의 출인원

149 사망인원

15 
당해 
승진과 
환
배치

151 직 별 성별 승진 인원

152 직 별 성별 승진자 평균승진 년수

153 직 별 성별 환배치 인원

154 직 별 성별 환배치자 평균체류 년수

16 
당해 
휴업

161 당해 부분휴업에 처한 근로자수

162 당해 부분휴업에 해당하는 체 시간
  휴업수당을 받은 시간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시간

17 
장애인

171 12월31일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인원

172 12월31일 산재사고에 의한 성별 장애인원

18
결근율

181 직 별 체 결근일

182 직 별 질병에 의한 결근일

183 직 별 결근기간별 질병 결근일

184 직 별 산재사고로 인한 결근일 

185 직 별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결근일

186 직 별 유 휴가로 인한 결근일

187 직 별 병역  공무로 인한 결근일

188 직 별 무단결근일

189 직 별 기타원인으로 인한 결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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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대한민국 노동보고지표 GRI의 지속가능성보고지표

2. 임

21 
임
총액

211 직 별․성별 연간임 총액

212 직 별․성별 연간 정액 여 총액(기본 , 통상 수당,
    기타수당 구분)

213 직 별․성별 연간 과 여 총액 

214 직 별․성별 연간 상여 등 특별 여총액

215 직 별․성별 연간 성과배분 특별 여총액

216 직 별․성별 연간 평균임

217 직 별․성별 월 평균임

218 연간 평균임 계층별 수령 인원

219 매월 임 총액  지 인원

22 
임
계층

221 상  10%와 하  10%의 월평균임  차
   (하  10%의 월평균임 을 100으로함) 

222 직 별․성별 인당 연간임 의 지수
    (최하  직 을 100으로 함)

EC5 주요 사업장의 지 법정최 임  비 신
입사원 임  비율

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간 기본  비율

23 
임
계산
방식

231 직 별 연 제 인원
LA12 정기 성과평가  경력 개발 심사 상 직

원의 비율

232 생산직 월 제 인원

233 생산직 시 ․일 제 인원

24 
제수당

241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지불되는 법정수당, 유 휴
일수당  유 휴가수당
  산재보상
  해고 고수당
  휴업수당
  주휴수당
  토요격주휴무수당
  유 휴일수당
  년차유 휴가수당
  안식년수당
  유 산 후휴가수당
  군복무 등 공무수당
  경조휴가수당
  정년퇴직수당

242 과근로로 인한 보상성격의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년차유 휴가보상

243 종업원을 한 기타제수당
  특수작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휴가비
  기타

25 
외부
근로자 
지
총액

251 당해 인력공 의 댓가로 외부기업에게 지 한 액
   견근로자 공 기업
   기타 기업

26 
퇴직

261 퇴직일시  지 총액  지 인원

262 사외퇴직  립 총액

263 당해 연간사외퇴직  립

264 퇴직  도정산총액  지 인원

265 퇴직연  보험료총액  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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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리후생

31 
복리
후생비
총액

311 연간 복리후생비총액

312 연간 평균복리후생비

32 
물
지
비용

321 물지 비용총액

322 자사제품을 지 한 경우의 비용

33 
법정
복리비

근로자
부담분
제외

331 법정복리비총액

332 고용보험료

333 국민건강보험료

334 산재보험료

335 국민연 보험료 EC3 연  지원 범

336 장애인고용부담

337 기타법정복리비

34 
법정외
복리비

341 법정외복리비
 주거에 한 비용
 의료․보건에 한 비용
 식사에 한 비용
 문화․체육․오락에 한 비용
 보험료 지원
 경조 등의 비용
 재형 축 등의 장려
 학비보조의 비용
 보육비 지원
 근로자휴양에 한 비용
 종업원지주제도 지원
 기타 법정외 복리비

LA3 임시직 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제공하지 않
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주사업
장별)

342 년간사내복지기  신규  추가출연기

343 사내근로복지기  출연  총액

35 
보육
시설
설치  
운

351 보육시설설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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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대한민국 노동보고지표 GRI의 지속가능성보고지표

4. 산업안 보건

41 
안
사고

411 사고자수

LA7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업무 련 재해 
건수(지역별)

412 사고도수율
    사고 수....
    실근로시간수....
    사고도수율....
    (사고수x106)÷실근로시간수

413 사고강도율
    손실근로일수....
    실근로시간수....
    사고강도율.... 
    (손실근로일수x10

3
)÷실근로시간수

414 천인율
    (재해자수x103)÷실근로자수

415 외부근로자 사고자 수

416 사고근로자에게 지 한 산재 보상

417 사고근로자에게 지 한 회사 보상

418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료 총액

42 
원인별 
사고
분류

421 심각한 험 요인에 의한 사고 수

422 낙하와 련된 사고 수

423 기계로 야기된 사고 수(상기 언 된 험과 련된 
   사고제외)

424 교통-운반- 장 련 사고 수

425 움직이는 물건, 물체, 미립자에 의한 사고 수

426 기타 경우 

43 
특성별 
사고자분
류

431 사고정도별 직 별 사고자 수

432 성별 사고자 수

433 연령별 사고자 수

434 입사근속기간별 사고자 수

435 시간별 사고자 수

436 요일별 사고자 수

437 월별 사고자 수

44 안
리
비용

441 당해 안 교육 직 별 인원

442 지난해 제출한 안 개선계획 실 율

443 당해 안 리비용

45 
작업
환경

451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직 별 체인원

452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직 별 인원

453 고열작업에 종사하는 직 별 인원

454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직 별 인원

455 화학물질작업에 종사하는 직 별 인원

456 당해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 환경개선 지  건수

457 지난해 제출한 작업환경개선계획 실 율 

458 당해 작업환경측정비용

459 당해 작업환경개선비용

46 
건강
진단  
보건
리

461 채용시 건강진단 근로자 수 

LA8 심각한 질병에 해 직원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
민을 지원하기 한 교육, 훈련, 상담, 방  험 
리 로그램

462 일반건강진단 직 별 인원

463 특수건강진단 직 별 인원

464 재검진 근로자 직 별 인원

465 질병별 일반병유소견자 수

466 질병별 직업병유소견자 수

467 건강상 이유로 작업 환된 근로자 수

468 당해 건강진단비용 

47 
산업
보건의
(의사인 
보건
리자 
포함)

471 산업보건의가 사업장에서 분석과 개입에 할애한 시간

472 산업보건의의 상담에 의하여 일반병에 이환된 것으로 
    밝 진 근로자 수

473 산업보건의의 상담에 의하여 직업병에 이환된 것으로 
    밝 진 근로자 수

474 산업보건의의 상담에 의하여 작업 환된 근로자 수

48 
산업
안
보건

481 산업안 보건 원회 회의수 LA6 노사 공동 안  원회가 표하는 직원 비율
LA9 노동 조합과의 정식 약 상인 보건  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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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대한민국 노동보고지표 GRI의 지속가능성보고지표

5. 기타작업조건 

51 
근로
시간

511 규정된 주당평균 근로시간

512 연간 직 별․성별 평균 정상
    근로시간수

513 연간 직 별․성별 평균 과
    근로시간수

514 선택  근로시간제 직 별 
    인원

515 단시간근로자 직 별․성별 인원
  1주당 15시간미만 인원
  1주당 15-31시간미만 인원
  1주당 31-44시간미만 인원

516 연간 유 휴일 수 

517 연간 평균유 휴가일 수

518 일년내내 일주에 이틀연속의 휴일혜택을 받은 직 별 
    인원 

519 유 휴가보상수당을 받은 직 별 인원 
  년차유 휴가보상수당 인원
  월차유 휴가보상수당 인원   
  유 생리휴가보상수당 인원

52 
근로
조직과 
내용

521 조단 로 근무하는 직 별 
    인원 :
    고정된 조
    교  조

522 교 조에 근무하는 50세이상의 직 별 인원

523 생산라인작업과 같은 반복 인 일에 종사하는 직 별 
    성별 인원

53 
근로
조직의 
변형

531 내용개선을 한 근무조직의 변형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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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훈련

61 
교육
훈련비
총액

611 연간교육훈련비총액

612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비
    양성훈련
    향상훈련
    재훈련
    직훈련

613 교육훈련형태별 교육훈련비
    자체훈련....
    탁훈련....
    공동훈련....

614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62 
교육
훈련 
인원과 
시간

621 교육훈련기간별 직 별․성별 교육훈련 인원

LA11 지속 인 고용과 퇴직지원 지원을 한 직
무 교육  평생 학습 로그램
HR3 업무와 련한 인권 정책  차에 한 직
원 교육 시수(교육이수 직원 비율 포함)
HR8 업무와 련한 인권 정책  차 교육을 이
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622 6개월이상 장기연수 인 직 별․성별 교육훈련 인원

623 산업체부설학교  특별학 에 재학 인 인원(12월
    31일)

624 산업체 탁교육  기술 학에 재학 인 인원(12월
    31일)

625 교육훈련세부형태별 직 별․성별 교육훈련 시간 LA10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63 
실습 631 공고생 장훈련(2+1)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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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사 계

71 노동
조합

711 직 별 성별 조합원 수(12월31일) LA4 단체 교섭 용 상 직원 비율 

712 당해 노동조합과의 회의 시간

713 당해 노동조합과의 회의 수 

714 당해 기업에서 체결된 단체 약의 서명일과 목   
내용

LA5 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한 최소 통보 기
간(단체 약에 명시 여부 포함)

715 당해 노동쟁의 발생 건수

716 당해 쟁의행 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

717 당해 부당노동행  구제신청 건수 HR5 결사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
될 소지가 있다고 단된 업무분야  해당 
권리를 보장하기 한 조치718 당해 부당노동행  구제명령 건수

72 노사
의회

721 근로자 원 입후보자인원

722 노사 의회 구성인원

723 노사 의회  원회와의 회의시간

724 노사 의회  원회와의 회의 수

725 당해 노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의결일과 목   
내용

73 정보
와 커뮤
니 이
션

731 고충처리건수

732 인사상담건수

733 사기조사회수

734 제안건수

735 기타 커뮤니 이션제도 이용건수

74 정당
한 차 

741 표창유형별 표창자수

HR1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약 건수  비율

HR2 주요 공 업체  계약업체의 인권 심사 비율
HR4 총 차별 건수  련 조치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련 조치

742 징계유형별 징계자수 

743 해고 이의제기 차 이용건수

744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구제신청  소송건수

745 기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 로 한 소송건수

746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 로 한 소송건수  

747 당해 근로감독 에 의한 지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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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ISO 26000의 사회권 분야 세부 내용

구분 영역 세부 내용  비고 

인권  

시민권과 정치  
권리

-차별로 부터의 자유와 장애인, 소수를 보장하기 해 모든 차별을 지
-국내법과 규정 수, 국제규약 수
-교육의 자유 보장
-시민권, 정치  권리에 한 국제규약 (ICCPR)에 명시된 단체결성의 자유, 단
체결사의 자유, 표 의 자유  기타 권리의 존 을 통한 [노사간] 공정성과 상
호 신뢰 증진
-정보 근 보장을 한 효과 인 커뮤니 이션 수립
-생명권과 자유권
-여성의 권리
-안  사용의 권리와 제한
-의식주에 한 기본욕구의 충족

경제, 문화, 
사회  권리

-국제규약과 국제규약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국내법의 수
-교육훈련/ 교육을 받을 권리와 직원교육
-고용기회/평등한 고용기회
-기본 생계 임
-기업경 의 자유
- 정한 주거에 한 권리
-재산보호
-소수집단의 권리
-육체 , 정신  건강의 최고 획득 가능한 기   권리
-문화 , 종교  다양성

노동 기본권

-국내법과 규약 수  노동자의 권리에 한 국제 규약 고려
-단체 약 수
-기 연령 이하의 아동 고용 지
- 험한 작업에 18세 이하 청소년 고용 지
-여성노동자를 한 아동보호시설
-인종, 성별, 종교, 피부색, 정치신념, 민족, 사회  신분에 따른 차별을 지하
는 내부 정책  규정
-공 채  내 조직에 의한 인권 침해에 공모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과 단체 약 권리 보호를 한 단체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설립  가입 권리
-강제노동 는 담보노동 지

공동체 권리
-인간 고유권리      -소수의 권리    -남녀평등           
-장애인             -이주노동자     -청년고용

노동문제

산업보건안

- 험하고 보건과 안 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조건 개선
-산업보건안 을 제공하는 정책과 활동
-국제법과 국내법, 규정 수 -ILO 약
-아웃소싱을 포함하여 인력공 채 에서 보건과 안  증진
-공 업자, 소비자, NGO, 정부와의 계
-보건안 에 한 정규 교육  인식 확립
-보건안  방 로그램 - 보안활동 수
-노동 련 질병  부상 보상 - 검사  노동행정기 에 조
-내부교정 차

노동조건 

-국내법 수     -ILO 약
-아웃소싱을 통한 공 채  내에서 수용 가능한 노동조건 진
-기회의 평등과 다양성 진 -차별과 희롱을 지하는 정책
-채용조건         -노사 계  사회  화 증진
-임 과 혜택      -노동시간, 주  휴가, 연차휴가 
-공정한 우/분쟁 해결/공정하고 타당한 징계
-이주노동자 -구조조정과 연 된 사회  향 상
-재택작업: 재택 작업과 비공식 인 노동       

인력개발
-노동자의 고용 격성을 향상 -평생교육 (LLL)
-교육 로그램과 승진/고용인 교육과 인식 로그램
-교육과 계발에 근         -경력 리

인간으로서 
노동자

-사회보호       -조직의 휴가혜택
-국내외법 수  -직장, 가정, 공동체 활동 간의 조화
-공동체 계    -공정한 해고 정책과 행
-연  (은퇴)기  
-여가를 릴 권리/타당한 노동  시간외 노동
-모성보호/육아지원 -보상/혜택
-정보 근-재활 로그램
-임시고용 노동자-고용의 자유 선택이 있는 일하는 권리
-의료/건강혜택 로그램/고용인과 가족을 한 건강 로그램/HIV/AIDS보균 고
용인에 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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